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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규정 이행현황

한국은가입당시기존의OECD 환경규정수락 방안을OECD와 협

의하여총 60개 규정(선언 및 성명 제외) 중 12개 규정(화학물질: 10, 폐

기물: 2)은 일정유예기간을갖고이행 노력을계속하는조건으로수락

하고, 나머지 수용 가능한 48개 규정(화학물질: 11, 폐기물: 6, 환경정책:

6, 환경영향평가: 4, 대기관리: 11, 수질 및 연안관리: 7, 개발원조사업의환경

영향평가: 3)에 대하여는무조건수용하였다.

가. 조건부수락규정이행 내용

화학물질분야: 가입이후한국은동 분야 10개 조건부수락규정이

행상황을 환경정책위원회산하의 폐기물관리 그룹회의를 통하여 정기

적으로 제출하였다. OECD 가입 후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하여 1996년

하반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적 혹은 일부 제·개정을 통하여

규정이행노력을기울여왔다. 1999년 1월 일부선진회원국에서시행

되는“자진확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기업의영업비밀

을 보호할수 있는장치를마련하였다. 2001년 상반기 [ OECD 화학물

질합동위]에서 조건부 수락 화학물질분야 규정 이행상황 종합보고로

규정이행완료를인정받도록추진할계획이다.

폐기물분야: 가입이후폐기물분야 2개 조건부수락규정이행상황

을 OECD 환경정책위원회산하 폐기물관리그룹회의를통하여 정기적

으로제출하였다. 한국은1997년 8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 그 처

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OECD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를

확립하였다. 1999년 6월 동 법 시행령을개정하여 수출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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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가간이동 서류에국제폐기물분류코드(IWIC) 기입을의무화하였

다. 환경정책위원회의폐기물 관리규정을바젤규정과통합하는방안에

따라유해특성시험방법관련사항은바젤체계와통합후 (2001년) 제정

될 규정을고려하여입법을추진할계획이다.

나. 무조건수락규정 및 기타 규정 이행 내용

무조건 수락규정(48개, 성명 및 선언 제외)은 대개 결정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가입 당시 OECD로부터 이행가능성을 인정받고 향후

이행에어려움이없음을인정받았으므로별도의이행현황보고의무없

이 자체적으로제도를개편하여OECD 규정이행을위한노력을추진하

였다.

화학물질, 폐기물,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대기관리, 수질·수자원관

리 등의분야는OECD 가입당시규정이행을위한제도가확립되지않은

부분에 대하여 환경부가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OECD 권고사항을 대부

분 수용할 수 있다. 에너지 관련 규정은 산업자원부의「에너지이용합리

화 계획」등의제도로OECD 권고사항을이행하였다.

2. 이행 종합평가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2000년 8월 현재까지 가입시 수락한 총

60 규정중 가입당시문제가없었던무조건수락은물론조건부수락

한 규정을대부분이행한것으로평가된다.

한국의OECD 환경규정 이행은당초 가입시기대하였던국내 환경

정책의선진화 및 환경관련 제도 정비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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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화학물질및 폐기물 분야에서 조건부 수락규정을이행하는과

정에서한국의제도는OECD 수준으로개선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3. 향후의 방향

제도적인측면에서OECD의 결정및 권고에대한이행의틀을구축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주된 노력이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 시스템의 확립과 더불어 중앙정부에서의 환경

관련업무의유기적인분업화가요청된다.

실질적인 환경규정의 강화 및 이행으로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다음 세대의 환경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 및 제도적인측면에서의틀을 구축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실제로어떻게이행되고있는지를확인하고이행을독려하는

방향으로나아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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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OECD 환경논의

OECD는 협상을목적으로하는국제기구가아니고환경, 경쟁, 에너

지, 고용, 소비자보호 등 회원국상호관심분야에관하여관련 위원회

에서 정책토의를통하여 문제의본질을 규명하는일종의 포럼(forum)

형태를취하는조직이다. 논의과정에서일방국가의정책이타방국가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협조 및 조정을

지향하는것이기본적접근방법이다. 

OECD의 환경 관련 논의는 주로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 Policy

Committee, EPOC)에서 논의되고있다. EPOC은 1970년 7월 설립되었으

며 1985년 확대 개편되었다. 설립 이후 환경에관한전반적인논의를추

진하는EPOC 및 산하각 그룹에한국은 1993년 7월부터옵저버로참여

해 왔다. EPOC은 설립 초기에는“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근거하여환경정책을개발해왔으나, 1990년대에이르러새

로운환경적도전에부응하여‘환경과경제의통합’을 진작시키고자“사

용자 부담원칙”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현재 EPOC 산하에 4개

작업반(working party) , 2개의 합동작업반, 1개의 포럼 및 1개의 대책반

이 가동되고있다. 4개의 작업반 산하에 8개의 작업그룹(working group)

을 두고있으며, 2001년부터개편된조직으로운영될계획이다.

EPOC은 오염 예방통제, 국가 환경성과평가, 경제·환경 정책통합,

화학물질, 기후변화등을 중점적으로논의하고있다. EPOC 등은 설립

당시부터OECD 내의주요환경문제에대한논의과정에서환경규정을

제정해오고있다. EPOC는 1971년 산하에화학물질작업그룹을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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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화학물질 관련 논의를 시작하였다. 화학물질에 관한 논의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1 9 7 8년 화학물질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설치하고,

1997년 화학물질위원회를 신설하였다. 1998년부터 화학물질위원회는

환경정책위원회산하의화학물질작업반과공동으로합동회의를개최하

여 화학물질유해성평가및 관리, 우수실험실운영, 농약, 화학물질사

고, 생명공학 등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화학물질위원회(Part Ⅰ) 산

하에는 4개의작업반이있으며, 화학물질위원회(Part Ⅱ) 산하에는3개

의 작업반이있다. 우리나라는1996년 옵저버로참가한이후 1997년

부터OECD 화학물질논의에참가하고있다.  

2. OECD 환경부문 가입심사 및 결과

한국정부가 1 9 9 5년 3월 2 9일 OECD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EPOC는 일련의 환경부문심사를 추진하였다. EPOC는 1995년 12월

6일 한국환경정책제도전반에관한심사를추진하였다. 환경정책, 제

도, 법령및 국제환경협력등 전반에대한설명및 질의응답이있었다.

도심 대기보호조치, 에너지 절약계획, 환경정보체계에대한 계획, 환경

분야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경제적 수단에 의한 세입총액과 사용방

법, 오염자부담원칙의강화및 OECD 환경규정의이행계획, 기후변화

협약상 차별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EPOC는 서면질의를통하여기후변화에대한한국의입장을확인하는

과정이있었으며, 2차에걸친서면질의와답변이진행되었다. 

화학물질그룹심사는1996년 2월 8일 화학물질분야19개 규정이행

여부에관하여실시되었으며, 폐기물관리정책그룹심사는1996년 3월

23일 폐기물분야 8개 규정이행여부에대한점검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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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에따라 이행이 미흡한 규정들의수락 여부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1996년 4월 17일에 제출하였으며, 환경위원회의 최종 심사는

동년 5월 9 -10일에실시되었다.

OECD 환경규정 중 OECD 요구수준에 못 미치는 1 2개 사항을

1997년 혹은 1998년 말까지관련법률의제정혹은개정을통하여이

행하기로 하고 EPOC는 한국의 환경분야 의무이행 능력과 의지가 있

다는결론을내리고한국의가입을지지하였다. 

한국이OECD에 가입하기이전까지OECD 환경정책위원회와화학

물질위원회에서 제정된 환경규정은 선언 및 성명 5개를 제외하면 총

60개(결정 5, 결정·권고 8, 권고 47)였다.1) 가입이후일부규정의개정

이 있었으며1998년 새로운규정을1개 신설하였다. 한국은가입당시

OECD 가입조건으로 기존의 OECD 환경규정 수락 방안을 OECD와

협의하여상기 60개 규정중 가입당시관련법령이수용할수 있거나,

국내 제도 개편으로수용이 가능한 48개 규정(화학물질: 11,폐기물: 6,

환경정책: 6, 환경영향평가: 4, 대기관리: 11, 수질 및 연안관리: 7, 개발원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3)에 대하여는 무조건 수용하였다. 나머지 12개

규정(화학물질: 10, 폐기물: 2)에 대하여는일정한유예기간을갖고이행

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동시에 주기적으로OECD 사무국에 이행현

황을제출하여OECD로부터이행완료를인정받을것을조건으로수락

하였다.  

1996년 10월 11일 OECD 이사회(Council)에서 환경 포함 한국의가

입 초청최종결의가있었으며, 1997년 12월 12일 가입이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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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규정 중 환경 관련 규정이 전체의 40%에 차지하고 있어 환경의 중요성

이 확인된다.



3. OECD의 환경관련 규정 및 이행점검

OECD 규정은관련 위원회 회의와 이사회와의협의를 거쳐 결정규

정 또는권고사항환경규정으로정해지는데결정규정이란강제력이있

는 규범으로서 회원국들을 구속하는 규정을 말하고, 권고규정은 모든

회원국에게적용되지만권고적성격을갖는 지침을말한다. 무조건수

락한 48개 규정 대부분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었다. 권고규정

에 대하여는가입당시OECD로부터국내제도가OECD 규정을수용

할 수 있거나, 향후계획된제도개편으로OECD 규정준수가가능하다

는 평가를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이행현황보고의무는없었다.

그러나 일부 권고사항 및 결정사항은 모든 회원국이자국의 이행현황

을 제출하도록되어 있다. 조건부로 수락한 12개 규정에 대하여 한국

은 가입 이후 관련 OECD 위원회 회의, 작업반 회의, 작업그룹 회의

등을통하여규정이행현황을매년제출하였다.

이제 21세기는 지속적인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환경의식의

확립과실천이 요청되고있다. 실질적인환경규정의강화 및 이행으로

한국환경산업의경쟁력강화를추구하는한편, 다음세대가쾌적한환

경에서삶을 영위할수 있도록하는 노력이결집되어야할 것이다. 이

런 배경에서환경 선진국들이주도하는OECD의 환경기준에대한 우

리의충족여부를점검하는것은매우의미있는작업이다. 그러나전술

한 바와 같이 화학물질, 폐기물, 대기, 수질 등 다양한 분야에대한 60

여 개 규정의 이행내용을짧은 시간 내에 심도있게 검토하는것은 매

우 어려운일이다.

본고에서는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부 수락규정에대하여는

규정 내용의 부속서를 제외한 본문을 제시하고그 이행내용을살펴본

다. 무조건수락규정은가입 당시 이미 심사과정에서비교적충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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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평가되었기때문에관련규정의내용이없이규정의주제와그

이행내용을점검한다. 관련규정본문은OECD OLIS (On-Line Infor-

mation Service) 참조번호(Reference number)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

다. 내용이 유사하여이행 내용을분리시키는것이 의미없는규정들은

함께묶어서검토하였다.

환경관련규정이행은다양한부처와관계된다. 주관부처로환경부

문의 OECD 창구인환경부의협조를받는동시에산업자원부, 건설교

통부, 해양수산부등 각 부처를직접 탐방 혹은 담당자와의전화 대담

등을통하여이행현황및 계획을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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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건부수락 OECD 환경규정및 이행현황

1. 화학물질의 평가자료의 상호승인 및 우수실험실

운용원칙

가. 화학물질평가데이터의상호수용에관한 결정

[C(81)30(Final), C(97)186/(Final) 및 C(97)114/(Final)] 2)

1) 배 경

a ) 인간과 환경을 위험화학물질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OECD회원국들사이의일치된조치가필요하다.

b ) 화학물질 규제정책의 조화를 통해 OECD회원국에 돌아가는

상호 경제적, 교역의 이익의 발생과 화학물질에 있어서 국제

적 생산과무역은중요하다.

c ) 화학물질시험비용부담을최소화할필요성과회원국내부족한

시험설비와전문인력을효과적으로이용할필요성이있다.

d ) OECD 시험지침(Test Guidelines)과 OECD 우수실험실운영기준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의 임시적용을통하여고

품질의유효한시험데이터를만들도록장려할필요가있다.

e ) 화학물질 평가와 인간 및 환경보호와관련된 다른 용도로 사

용되는시험데이터를OECD국가간에상호승인할필요가있다.

18 한국환경에 대한 OECD 권고 이행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2) 원문의 제목이며 괄호 내에는 OECD 관련 규정의 참조번호( R e f e r e n c e

number)가 포함되어 있다.



2) 결정사항

<Ⅰ부>

1. OECD시험지침과OECD우수실험실운영기준에따라한 회원국

에서 화학물질의시험에서발생한 데이터는다른 회원국에서인

간 및 환경보호와관련된평가목적과다른용도로승인되어야할

것임을결정한다. 

2. 이 결정과다른 이사회조치의목적상OECD시험지침과OECD

우수실험실운영기준이라는용어는이사회에서승인된지침과기

준을의미함을결정한다. 

3. 이 결정에준하여회원국이취한조치를검토하고이를주기적으

로 이사회에보고할것을환경위원회에지시한다. 

4. 회원국들간에 화학물질의 평가와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협정을

맺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이 결정의 이행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작업계획을수립할것을환경위원회에지시한다. 

<Ⅱ부>

Ⅰ부에명시된결정을이행하기위하여

1. 화학물질을 시험할 경우 본문의 필수요소인 부속서 1과 2에 각

기 명시된OECD시험지침과OECD우수실험실운영기준을적용

할 것을회원국에권고한다.

2. 앞서언급된시험지침을기존지침의개정이나새로운지침의개

발에의해수정할수 있도록하는갱신메카니즘을환경위원회의

화학물질그룹과함께확립할것을화학물질규제특별계획관리위

원회(the Management Committee of the Special Programme on

the Control of Chemicals)에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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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우수실험실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국제적

으로조화된방법을개발, 실시할작업계획을연구하고, 이를주기

적으로이사회에보고할것을 화학물질규제특별계획관리위원회

에 지시한다.

나. 우수실험실운영원칙준수에관한결정·권고[C(89)87(Final) ]

및 그 개정

1) 배 경

a ) 인간의건강과환경보호에관계된평가와다른용도를목적으

로 규제기관에제시한화학물질의실험자료가우수하고, 유용

하며타당성이있다는것을확인할필요성이있다.

b ) 화학물질의중복테스트를최소화함으로써부족한 실험시설과

전문인력을보다더 효율적으로이용하고실험에사용되는동

물의수를줄일필요성이있다.

c ) GLP실시의 준수 여부에 관한 감시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자료의상호승인을촉진하고그럼으로써화학물질의중복시험

을 줄일수 있다.

2) 결정및 권고사항

Part 1. GLP 지침및 준수여부감시

1. 건강 및 환경보호와관련된평가를목적으로화학물질을실험할

때 협의회 결정규정 [ C ( 8 1)30( F i n a l ) ]의 부속서 2에 명시된

OECD GLP 지침에 부합된 우수실험실 실시 지침을 행하는 회

원국들에게다음사항을실시하도록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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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험실 검사 및 연구감사에기초하여GLP 지침 준수여부에

관한국가적차원의감시절차를확립해야한다.

ⅱ) 준수여부감시절차에필요한기능을담당할기관이나권위자

들을지명해야한다.

ⅲ) 가능하면 실험시설의 경영진에게 연구가 GLP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거나우수실험실실시를다루는국가입법또는행

정절차에의해 수립된기타 다른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성명서를발급하기를요구해야한다.

2. GLP 지침 준수 여부 감시절차에 관한 자국의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회원국들에게 본 결정-권고의 구성부분인

부속서 1과 2에 각각 명시된『GLP 실시 준수 여부 감시절차에

관한 지침』과『실험실사찰및 연구감사에관한지침』을 적용하

도록권고한다. 

Part 2. 회원국간의GLP준수에관한인정

1. 회원국들은만약에 다른 회원국이위에 명시된 Part 1과 아래의

Part 2. 2항에부합하는경우 GLP 지침에따라 실험자료를작성

하였다고타 회원국을보증하기로결정한다. 

2. 위 1항의 보증인정을위하여회원국들이다음 사항을행할 것을

결정한다. 

ⅰ) 본 부문과 본 결정-권고 부속서에명시된 인정에 관한 기타

기능을수행하고국제적상호접촉을담당할기관(들)을 임명

한다.

ⅱ) 본 결정-권고의구성부문인부속서 3에 명시된지침에따라

다른 회원국들과준수 여부 감시절차에관한 관련정보를교

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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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들의관할권내에있는 실험시설

의 GLP 준수에관한정보(특정연구에초점을둔 정보포함)를

다른회원국가들이볼 수 있도록하는절차를이행한다.

3. G L P실시 준수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의회 권고규정

[C(83)95(Final)]은 취소하기로결정한다. 

Part 3. 향후OECD 활동

1. 환경위원회및 화학물질규제에관한특별계획의관리워원회로하

여금 부속서Ⅰ과 Ⅱ에 명시된“GLP 준수 여부 감시절차에관한

지침”과“실험실검사및 연구감사수행에관한 지침”을 필요에

따라 회원국의개발 경험 및 다른 국제기구의관련된 활동을참

조하여보완하고확장하도록지시한다.

2. 환경위원회 및 화학물질규정에 관한 특별계획 관리위원회가 본

결정-권고규정의이행을 촉진하도록 고안된 실무계획을 따르고,

GLP 지침의적용방안과GLP 준수여부감시절차이행과기술적,

집행상의문제들에대한정보및 경험의지속적인교환을책임지

도록지시한다.

3. 환경위원회 및 화학물질규제에 관한 특별계획 관리위원회가 본

결정-권고규정의 이행을 촉진하도록고안된 실무계획을 따르고,

GLP 지침의 적용방안과GLP 준수여부 감시절차이행과 관련된

기술적, 집행상의 문제들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지속적인 교환

을 책임지도록지시한다. 

다. 이행 현황

한국은현재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시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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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1995 -59호에 의해 OECD의 우수실험실(GLP) 기준 및 시험

방법을준수하고, 준수 여부 사찰을통과한시험기관에서생산되는외

국의자료를시험자료로서인정하고있으며, 또한농림수산부와보건복

지부에서도GLP에 의해생산된자료를인정하고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시 GLP 기관에서 수행한 시험결과만을

1998년 1월 1일부터인정하기로하였으며, 엄격한사찰을거친것으로

확인된 외국의GLP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한국의 유해성 심사

시 계속인정하고있다. 

한국은의약품의안전성·유효성심사자료중 전 임상시험자료에대

하여동 시험의과학적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1986년부터GLP규

정을 제정·운용하고있다. 동시에이를 위하여관계 시험자료의요건

으로서GLP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자료 또는 의약품의 개발국에서제

출하여평가된자료를요구하여왔다.

1983년에 제정·운용되어 오고 있는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기준은

OECD 회원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왔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OECD GLP 운영원칙을

근간으로 1997년 9월 GLP규정(연구원 고시 제 1997-1호)을 제정하여

GLP의 제도적도입을완료하였다.

환경부에서는산업용화학물질에대한GLP 시험기관확보를위하여

노력하여 1998년 초에 2개 연구기관3)을 GLP시험기관으로 지정하였

으며, 주기적으로이들기관의GLP원칙준수여부를확인하고있다.4)

또한 1999년 1월에는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등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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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화학연구소 산하 안정성연구센터(1998. 1. 23)와 (주) L G화학기술연구소

산하 바이오텍연구소(1998. 3. 13)를 GLP시험기관으로 지정하였다.

4) 1998년 10월 2개의 GLP기관에 대하여 OECD GLP원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

는 지를 사찰하여 그 결과를 1999년 3월 OECD 회원국에 송부하였다.



기관이협력하여산업용화학물질, 의약품및 농약에공통적으로적용

될 통합GLP제도를도입하여GLP시험기관을공동으로지정하고사찰

하기로하였다. 

1999년 11월에상기 2개 연구기관의GLP 준수여부에대한사찰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2000년 중에 각 회원국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중복지정과사찰로 인한 관련 행정기관과연구기관의행

정부담이완화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향후에도화학물질평가자료의

상호인정을위한노력을계속할예정이다.

2. 화학물질 평가시 시장출시 전 최소자료 범위 설정

및 정보교환

가. 화학물질 평가에서의 출시 전 최소 데이터 범위에 관한 결정

[C(82)196/(Final)]

1) 배 경

a ) 인간과 환경을 위험화학물질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OECD회원국들사이의일치된조치가필요하다.

b ) 화학물질에있어국제생산및 무역의중요성이확인된다.

c ) 화학물질을시험하는데관련된비용부담을최소화할필요성과

회원국내부족한시험설비와전문가인력을효과적으로이용한다.

d ) OECD 시험지침과OECD 우수실험실운영기준과OECD 최

소 사전시장데이터설정들간에밀접한관계가있다.

e ) 신규화학물질에의해나타나는위험가능성에대한최소평가를

하기위해회원국들이충분한정보를가질필요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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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항

<Ⅰ부>

1. 회원국내에서신규화학물질이유통되기전에인간과환경에대한

위험평가가수행될수 있도록그들의성질에대한충분한정보가

있어야한다. 

2. 화학물질의소기의용도에따라화학물질들은회원국내특정법의

제약을 이미 받을 수 있으며, 이 소기의용도와 관계가 있는 한,

이 결정에구속되지않는다는사실을주목한다. 

3. 회원국내법적혹은행정적절차는화학물질의성질혹은제조된

양에따라예외를제공할수 있다는점을주목한다.

4. 환경위원회에 화학물질의 연속시험을 단계화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접근방법의개발을주도하기위해작업계획을연구하도록지시한다.

5. 환경위원회에위험평가의조화를목적으로한 관련 연구와화학

물질평가와연계된신고절차의연구를계속할것을지시한다. 

<Ⅱ부>

Ⅰ부에 명시된결정을이행하기위하여본 부속서내의규정과 함께

최소의 사전 시장데이터설정(MPD)이 인체와 환경에대한 최초의화

학물질의위험평가에대한기본이될 수 있다.

나. 신규화학물질의신고시제출되는데이터에 대한 소유권보호에

관한 권고 [C(83)96(Final)]

1) 배 경

a ) 화학물질의생산과국제무역은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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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화학물질규제정책의조화에의해 OECD 회원국에발생하는

상호경제의무역이익이있다.

c ) 화학물질에대한특정데이터의보호가필요하다.

2) 권고사항

1. 신규화학물질의신고를받는 회원국의담당기관은각 신고자

에게 신고서에포함된각 위생, 안전및 환경데이터를생산한

실험실을확인·증명할것을요구하고, 만약실험실을보유하

고 있지 않거나신고자와관계를가지고 있지 않다면데이터

의 사용권리증명을제출하도록권고한다. 

2.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를 받는 회원국의 담당기관은 실험실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신고자와 관계가 없는 경우 신고자가

데이터사용권리증명을제출할수 없는 위생, 안전 및 환경데

이터를신고자로부터제공받지않도록권고한다. 

3. 회원국은본 권고를 이행하기위해 취한 조치들을기구에 보

고할것을요청한다. 

4. 환경위원회와 화학물질규제 특별계획 관리위원회에 본 권고

에 준하여 회원국이취한 조치를검토하고 이를 이사회에보

고할것을지시한다.

다.  화학물질비밀데이터의교환에관한권고[C(83) 97(Final)]

1) 배 경

a ) 화학물질에대한데이터개발에있어불필요한중복노력을피

하고기존데이터를잘 이용할필요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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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특정 데이터의경제적가치와 데이터를개발한 사람 혹은 회

사와 경쟁적 위치에있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의노출이 미치

는 영향은클 수 있다.

c ) 인간과 환경의 보호와 관련된 평가목적과 다른 사용을 위해

회원국간에 화학물질에 대한 위생, 안전 및 환경데이터의 교

환이필요하다.

2) 권고사항

1. 회원국은 비밀데이터교환을 허용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방향

으로단계적인조치를취할것을권고한다.

2. 회원국은본 권고의 중요한 부분인부록『회원국들간의화학

물질 비밀데이터와 정보교환 통제 제안지침』에 설정된 원칙

과 기타관련원칙의사용을조사할것을요청한다. 

3. 회원국은위에언급한협정을발전시켰을경우기구에보고할

것을요청한다.

라. 화학물질비기밀성데이터목록에관한 권고 [C(83)98(Final)]

1) 배 경

a ) 인간과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영향 예측에 대한 절차와 기

준에관한지침의권고를따른다.

b ) 화학물질에대한 데이터개발에있어 불필요한 중복노력을피

하고 기존데이터를더 잘 이용하고부족한 전문가인력을효

과적으로 활용하고시험에사용되는 동물수를감소할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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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고사항

1. 평가목적으로혹은인간과환경의보호와관련한기타용도용

으로 여기 부속서에설정되어이 권유의 중요한 부분을이루

는『OECD 비기밀성데이터목록』과 관련회원국에의해 비

기밀성데이터에속하는데이터의공개와교환을촉진할것을

회원국에권고한다. 

마. 이행 현황

산업용화학물질과농약원제의유해성심사시제출자료의범위를규

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령(환경부고시 제 1995-59호)에서는

물리화학적성상, 급성 경구 독성, 유전독성(복귀 돌연변이, 염색체 이

상 시험자료), 생물분해성에관한 자료를 기본적인심사자료로서요구

하고있다. 

아울러 기본자료의변이원성중 일부가 양성인 경우 변이원성에관

한 추가자료, 잔류성 시험자료, 환경생태독성, 어류 농축성 자료를 보

충자료로서요구할수 있도록규정하고있다.

신규화학물질을제조또는수입할경우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7∼

8조에 의거하여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범위를 정하고 있다.

1997년 법령개정을 통하여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시 제출하도

록 되어있는자료의범위를기존급성독성, 분해성, 유전독성3개에서

만성독성, 발암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환경생태 독성 등에 대한 관련

자료도 필요에 따라 제출하도록 최소 데이터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OECD 규정을준수하도록조치하였다.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기

원·발견 및 개발 경위, 구조·결정, 물리화학적성질, 안정성, 급성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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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아급성독성, 만성독성, 생식독성, 유전독성, 면역독성, 발암성, 의존

성, 국소독성, 효력, 일반약리, 흡수·분포·대사·배설, 임상 (Ⅰ, Ⅱ,

Ⅲ), 외국 사용현황, 국내 유사제품과 비교 등의 시험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있다.

농약의경우 신규농약제제에대한유해성평가를위해급·만독성,

발암성등 특수독성과잔류성, 환경생물독성등에관한시험자료를제

출토록요구하고있다.

제출된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1997년 8

월 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에관한규정을마련하여제출된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판정된 자료에 대하여

정부의 비밀보호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제품내 화학물질성분 등의기업비밀을보호하기위하여 1999년 1

월부터‘자진확인제도’를 도입하여기업의영업비밀을보호할수 있는

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유해성심사대상물질여부확인과세관통

관을 위한 확인시 신청자가 작성·제출한 진술서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로써불법또는허위신청에대해서는신청자본인이책임을지

도록하는대신기업비밀누설가능성을사전에차단할수 있게되었다.

동시에화학물질관련정보교환을위하여이미설치한화학물질정보

센터에서독성자료등 국내·외 화학물질관련자료를수집하고DB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사고예방과 연계하여 환경부 웹사이트에

유독물 정보를 수록하여 독성정보, 취급 주의사항, 사고 대응요령 등

일반정보를누구나검색이가능하도록하였다. 내분비계장애물질에대

한 일반인의이해를돕기위하여관련정보도웹사이트에수록하였다.

Ⅱ. 조건부 수락 OECD 환경규정 및 이행현황 29



3.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

가. 기존 화학물질의체계적조사에관한 결정·권고

[C(87)90 (Final)]

1) 배 경

a ) 제조에서부터최종처분까지신규및 기존화학물질을더욱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담과 협력체제의노력이 필요

하다고, OECD회원국과 유고슬라비아 정부에 의해 채택된

1985년 6월 20일의“환경-미래의 자원”선언 6항은 언급하

고 있다.

b ) 회원국내에서기존화학물질에대하여 여러 형태의 일들이 행

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 인간과 환

경에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 조사의 부족으로 상기

조사를 행하는 데 있어 화학물질에 대해 이용가능한 정보가

충분하지않다는것을고려한다.

c ) 좀 더 예측가능하고체계적인 방법으로 기존화학물질을관리

하고 규제를 확립함으로써 인간 및 환경에 위협을 나타내는

것으로아직 알려져있지 않은 기존 화학물질을확인하고, 평

가하며, 규제해야할 필요성이있다.

d ) 기존화학물질의적절한규제와 규제목적으로회원국내의제한된

자원을확인하는데는많은노력이필요하고복잡하기때문이다.

e ) 그러므로 기존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인간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사이에 비용

을 분담하고상호유대관계를갖고노력할필요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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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항

Ⅰ. 환경위원회가승인한화학물질그룹의제 3차 고위급회의의제

안에따라, 회원국들이관리그리고또는규제할필요가있는화

학물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국가를지정, 계획을수립하거나강화할것을결정한다.

Ⅱ. 회원국들에게다음사항을권고한다.

1 ) 기존화학물질을체계적으로조사할경우이 결의서의구성부

분인 부속서 1에『현재 자료가 불충분한 화학물질: 건강 및

환경목적을위한 선별 기준』으로 요약되어 있는 원리와 기술

지침을고려한다.

2 ) 체계적인 조사와 관련된 여러 목적에 대해서 기존화학물질에

관한정보를검토할때 이 결의서의구성부분인『화학물질검

토작성지침』으로제목붙여진부속서2를 참고한다.

3 ) 기존화학물질의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

고, 예측하며또한산출하는수단을확립해야한다.

4 )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화학물질에 관한 기존의 OECD

협의회 결의서에 따라, 상기 화학물질을 조사할 목적으로 다

른 회원국들이요청을할 때 그리고 그러한 정보교환에관한

경로를수립할때 기존화학물질에관한가능한정보를제공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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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화학물질 조사협력 및 위해 감소에 관한 결정·권고

[C(90)163(Final)]

1) 배 경

a ) 최우선 순위에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공통된 자료수집, 시험

및 평가를수행하는기존화학물질의협동조사에있어현재까

지 얻은회원국들의경험이참고가된다.

b ) 화학물질 수명주기의모든 단계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그리

고 또는 일반대중과작업자의 건강에 대한 어떠한 위험감소

를 위한기존화학물질의공통된확인, 평가와관리로인해더

욱 효율적으로국가, 국제적자원을활용할수 있다.

c ) 위험감소를위한 건강 및 환경에의영향평가는물질과그 대

체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성과 이점 및 어떠한 규제조치

의 경제적영향에관한평가를포함해야한다.

d ) 국제적 협동노력이 유해한 기존화학물질의체계적인 조사와

위해성 감소를 위한 경제적 규제적 접근방식을적용하기 위

한 효율적이며혁신적인방법을이룰수 있다.

e ) 유해한 기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위험을 줄이는

강화된국가및 국제적협동노력이환경그리고또는일반대

중이나 작업자의 건강에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위험을본질적으로완화시킬것이다.

f ) 회원국의관심에의해선별된화학물질을평가하고, 위험감소

대책을 개발하며, 가능하다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조

치에대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기위해진행중인협동연구

가 가치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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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 및 권고사항

Ⅰ. 기존화학물질의상호협력조사및 위해성감소

A. 상호협력조사

1. 회원국들은 환경 그리고 또는 일반대중이나 작업자의 건강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량생산

(HPV)화학물질을상호협력하여조사할것을권고한다.

2. 회원국끼리 대량생산(HPV)화학물질을 상호 협력하여 조사하

는 작업(1.A.1항)을 수행하는데있어서 회원국들은다음 사항

을 준수할것을결정한다. 

ⅰ) 상호협력체제로조사될대량생산화학물질을선별함.

ⅱ) 가능한 자료수집 또는 실험이 수행된 사실을 확인함으로

써 각 화학물질의잠재적위해성에관한정확한판단을하

기 위해필요한합의된기초자료를획득함.

ⅲ) 상호협력으로기본자료에기초하여각 화학물질의잠재적

위해성에관한초기평가를수행함. 

3. 회원국들은 지속적인 자료산출과 포기 평가에서 잠재적으로 유

해하다고판단된HPV 화학물질의위해성및 위험에대하여더

욱 심도 있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도록 부수적인 상호협력 활동

을 수행할것을권고한다. 

4. 회원국들은 그들의 공동 관심사인 기존의 비-HPV 화학물질의

조사작업수행에있어서도상호협력할것을권고한다. 

5. 회원국들은기밀자료의보호를위한법적요구에대하여UN 환

경계획-잠재적 독성화학물질의국제등록(UNEP/IRPTC)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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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공으로 이용가능하도록상호협력 조사로 얻어진 기존화학

물질의정보작성을결정한다. 

6. 기존화학물질의건강에 대한 평가와 환경에의 영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안전에 관한 국제계획(IPCS)은 OECD 회원

국들에의해조사된결과를이용하도록요청한다.

B. 위험감소

1. 회원국들은환경 그리고 또는 일반대중 및 작업자의건강에 대

하여 기존화학물질에의한 위험을 감소시키기위하여 국가계획

을 수립하고강화해야한다고결정한다. 

2. 회원국들은 협동으로 1. A절에 언급되어 있는 조사/또는 다음

의 2.1.ⅱ항에 제시될 절차에 포함된 화학물질 중에서 어떤 화

학물질이 공통된 위험감소 조치를 위해서 적합한가를결정하기

위한공통기준개발을권고한다.

3. 회원국들은화학물질의전체수명-주기를감안하여선택된화학

물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동활동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규제적/비규제적 방법을 모두 포함하는데, 청

정생산품및 기술의 사용촉진, 배출자료, 생산품 마크제, 사용한

계, 경제적 촉진책, 화학물질의단계적 감소 또는 폐기 등이 해

당된다.

Ⅱ. 이 행

1. 화학물질 규제 특별계획 관리위원회에따른 국제기구의 활동을

참고하여다음을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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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본 결정-권고사항의 실질적 이행을 가능케 하도록 고안된

활동계획을추구한다.

ii) 기존 화학물질의위험감소를위해 회원국들의활동에관한

정보를통지및 교환하기위한절차를수립해야한다.

iii) 회원국들은I.B 3절에 따라 공동의 위험감소 활동을 수행

하는 정도내에서특정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그룹의 위

험을감소시키는협정을제안해야한다.

2.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활동이 다른 국제기구, 특히

UNEP/IRPTC 및 IPCS와 협동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필요조치를취할것을요청한다. 

3. 화학물질 규제 특별계획 관리위원회에1994년 말까지 결정-권

고안을추구하는데 있어회원국들이취할조치를지시한다. 

다. 이행현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33조에 취급제한유독물 대량 영업자와일

반유독물을연간 2천 톤 이상 취급하는자는 자체 방제계획을수립하

고, 주민대피요령등을인근주민에게고지토록하고있다.

국가공단소재 기업에대하여는사고 발생시조기경보전달방법, 주

민의 대피요령, 방제진행상황의홍보방법등을 인근 주민에게고지하

도록의무화하였다.

화학물질 관련 사고예방을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하여 유

독물로 지정된 물질들에 대한 취급 주의사항과사고시 대응요령을환

경부웹사이트에게재하여이용할수 있도록하고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일정 규모(150,000㎡) 이상의 산업

입지 조성시생산품목, 예상 배출오염물질량및 예상되는환경오염을

Ⅱ. 조건부 수락 OECD 환경규정 및 이행현황 35



기술한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30일 이상 공람하도록하고 설명회 또

는 공청회를개최하도록규정하고있어인근주민, 전문가및 민간환경

단체는이 과정에서의견을개진할수 있도록하고있다.

국경간피해가능사고의정보교환에대해서는일본, 중국, 러시아등

과 환경오염방지에관한협력체제구축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유통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관할 기술별, 수계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이를

활용하여사고예방의효율성을높이고, 사고발생시원인물질을신속히

파악하여적절한방제방법및 방제약품을활용가능케함으로써효율적

인 사고대응이이루어지도록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Y2K 문제 해결을위하여민관합동의『Y2K 문제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범정부차원의Y2K 문제종합대책을수립·시행,

특히 화학공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제어설비를 중점관리 대상

으로 선정하였으며, 중소기업에대하여는추가로Y2K 문제 해결 노력

을 지원한바 있다.

화학산업계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R e s p o n s i b l e

Care(RC) 프로그램을도입하는것이 필수적이라는인식 하에 1999년

12월에한국 RC추진협의회를설립하였다. 2000년부터RC 실행지침을

마련하여본격적으로시행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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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물질의 사고예방 및 대책에 주민참여 및 정보

제공

가. 국경간 피해유발 가능한 사고 관련 정보 교환에 관한 결정

[ C(88)84(Final )]

1) 배 경

a ) 특정 유해시설은 주요 사고발생시에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초래할수 있다.

b ) 유해물질을 포함한 사고를 예방하고, 그러한 사고피해의 확

대를막고자하는신규조치들을고무하는것이필요하다.

c ) 국경간손실초래가능한사고발생시에인체와환경을보호하

고자 필요한 정보의 전달에 회원국들의 국경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보장할필요가있다.

d ) 회원국들간의 협력 증대가 그들 국경지역에 위치한 유해시설

과 함께발생할수 있는국제문제를제기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2) 결정사항

1. 관련회원국들은국경간에피해유발가능사고의예방과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바람직하다면 상호호혜의 원칙하에 정보를

교환하고서로간에협의하여야한다. 

2. 회원국들은본 권고의부속조항1에서 제기된규정들을바람

직하다면상호호혜의원칙하에이행하기위한모든필요한실

제적단계들을취해야한다. 이에는국경간피해를초래할수

있는 사고와관련된정보의 교환을 위한 절차를규정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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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정을체결하는것도포함된다. 

나.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의 공공참여와정보의 제공에관한 결정·권고

[C(88)85(Final)]

1) 배 경

a ) 영향을받을 가능성이있는 대중은위험설비에서발생될사고

로 인한 건강과재산을포함한환경에대한 위험성을알 권리

가 있다.

b ) 위험설비에서 발생한 사고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사고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

들을잘 통고받아야한다.

c ) 그런개인은위험물질사고방지및 대응과관련한결정과정

에서통고받을기회를가져야만한다.

2) 결정및 권고사항

① 회원국은 적절한 법과 절차를 통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중에게다음사항을보장해야할 것을결정한다. 

a ) 위험물질사고시에취해야만하는적절한행동과안전수칙에

대해특별한정보를제공한다. 

b ) 계획되었거나설치된위험설비의발생가능한주요사고의특

성, 건강과재산을포함한환경에대한영향정도와영향권에

대한일반적정보를제공한다.

c ) 가능한 사고영향의 특성을 이해하고(주변 지역에 심각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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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질에대한 정보와같은) 위험설비관

련 결정과 공공비상대책개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데 필

요한그 외의다른유용한정보에접근해야한다.

② 회원국은위험 설비의 위치선정과허가 및 공공비상대책계획개

발에 대한 결정이 공공책임자에의해서 이루어지기전에 대중이

의견을제시하도록기회를제공하는행동을취할것을권고한다. 

③ 이 결정-권고의 실행에 있어서 회원국은 부속서에 제시한 원칙

지침서를염두에두도록권고한다. 

④ 환경위원회는3년 이내에 회원국에 의해 취해진 본 결정-권고의

이행을검토하도록지시한다. 

다. 이행현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33조에 취급제한유독물대량 영업자와일

반유독물을연간 2천 톤 이상 취급하는자는 자체 방제계획을수립하

고, 주민대피요령등을 인근주민에게고지토록하고 있다 국가공단소

재 기업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의 대피요령,

방제진행상황의홍보방법등을인근주민에게고지하도록의무화하였

다.

화학물질관련사고예방을위하여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하여유

독물로 지정된 물질들에 대한 취급 주의사항과사고시 대응요령을환

경부웹사이트에게재하여이용할수 있도록하고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일정 규모(150,000㎡) 이상의 산업

입지 조성시생산품목, 예상 배출오염물질량및 예상되는환경오염을

기술한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30일 이상 공람하도록하고 설명회또

는 공청회를개최하도록규정하고있어인근주민, 전문가및 민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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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이 과정에서의견을개진할수 있도록하고있다.

국경간피해가능사고의정보교환에대해서는일본, 중국, 러시아등

과 환경오염방지에관한협력체제구축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유통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관할기술별, 수계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이를

활용하여사고예방의효율성을높이고, 사고발생시원인물질을신속히

파악하여적절한방제방법및 방제약품을활용가능케함으로써효율적

인 사고대응이이루어지도록할 계획이다. 또한한국은Y2K 문제해결

을 위하여민관합동의『Y2K 문제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범정부 차

원의 Y2K 문제종합대책을수립·시행, 특히화학공장과밀접한관련

이 있는자동제어설비를중점관리대상으로선정하였다. 중소기업에대

하여는추가로Y2K 문제해결노력을지원한바 있다.

화학산업계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R e s p o n s i b l e

Care(RC) 프로그램을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인식 하에 1999년

12월에한국 RC추진협의회를설립하였다. RC 실행지침을마련하여본

격적으로시행할계획이다.

5. 폐기물 분야

가.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이사회 결정 권고

[ C(88)90 (Final)]

1) 배 경

a ) 유해폐기물의국경간 이동, OECD 지역으로부터유해폐기물

수출관련지침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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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해폐기물의국경간이동통제를위한국제협력에관한결의

에 따른다.

2) 결정사항

Ⅰ. 특정 회원국을포함한유해폐기물의국경간이동통제에관한 상

기의회의내용을집행하기위하여다음을결정한다. 

a ) “폐기물”과“처리”에 관한 용어상의정의는본 결정의 부속

서에제시된다. 

b ) 상기규정에서유해폐기물로언급된폐기물들은다음으로구

성되어있다. 

ⅰ) 부속서에서명시된목록

ⅱ) 수출회원국에서또는 수입회원국에서유해폐기물로간주

되거나법적으로정의된모든기타폐기물

c ) 회원국은폐기물이쌍무적또는다자간협정에의한타 분류

방법에따라국경간이동을하는 경우 외에는통제를조건으

로 한 폐기물은『부속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Ⅱ. 상기 이사회의규정에포함된폐기물과유해폐기물에관한 정의

들은본 결정의정의에의하여무효화할것을결정한다. 

Ⅲ. 환경위원회에다음사항을지시한다.

a )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의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

[C(85)100]에서 언급된 국제협정 초안의 개발시 본 결정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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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 결정의집행이후 3년이초과되지않은적절한시기에이

사회에 보고하고 그 집행과정에서의경험을 기초로 하여 부

속서를개정하기위해필요한제안서를제출해야한다.

나. 재생작업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통제에 관한 이사회

결정 [C(92)39(Final) 및 그 개정]

1) 배 경

a ) 대부분의회원국과EEC제국이협정에서명하여채택한1989

년 3월 22일의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과 처분과 통제에

관한바젤협정을존중한다.

b ) 폐기물의재생으로생산된원자재의경제적가치가국제경제

의 중요부분을차지하며, 그러한폐기물의수집과가공을대

상으로기능을발휘하는국제시장이존재한다.

c ) 많은산업들이경제적으로, 그리고환경적으로만족할만한방

법으로재생기술을활용하고있으며, 한정된자연자원의매장

량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격려되어야한다.

d ) 다른 국가의 적절한 재생시설을이용하기 위한 폐기물의 국

경간이동은폐기물의효율적이고환경적으로견실한관리의

일환으로서정당화시킬수 있다.

e ) 관련된이사회규정과Basel 협정에서명시한의무규정에준

하면, 합당한 체계가재생작업을목적으로한 폐기물의국경

간 이동을통제할수 있게끔집행되어야할 필요가있다.

f ) 재생작업을위한폐기물의국경간이동에관련된모든당사자

는 환경친화적인폐기물의관리를위하여적합한법적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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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야한다.

g ) 유해폐기물에대하여 친환경적인관리에 관한 UN의 환경계

획사업이진행중에있다. 

2) 결정사항

Ⅰ. 본 결정의중요한부분인『부속서Ⅰ』에서 상세히명시된내용

에 따라, 회원국은OECD지역내에서 재생작업을 위한 폐기물

의 국경간이동을규제할것을결정한다.

Ⅱ. 부속서Ⅱ에 명시된기준을고려하고, 부속서Ⅰ에서명시한규

제체계와폐기물의목록을환경위원회는다른관련된OECD조

직체, 특히 무역위원회와협력하여정기적으로심사할 것을 지

시한다.

Ⅲ. 회원국이 본 결정에 준하여 수행한 행위를 환경위원회는매년

심사토록지시한다. 

Ⅳ. 본 결정을 UNEP의 집행위원장과Basel 협정의 임시사무국에

통고할것을요청한다.

다. 이행현황

1997. 8. 28 [폐기물의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여 OECD 규정을이행하기위한 법제도확립하였다(1998. 1. 1 시행).

동 법률의준수대상인국제협약으로서바젤협약외에양자·다자·지

역 협정을포함시킴으로써OECD 규정을준수대상에포함시켰다. 

1997. 12. 31 개정된 동 법 시행령은OECD 규정에따른 폐기물의

분류방법 및 수출입 통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998년 7월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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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폐기물의 품목고시를 개정하여 O E C D의 3색 분류체계( t h re e -

tiered control system)에 따라 통제대상 폐기물을비통제 대상인 녹색

을 제외하고적색및 황색으로분류하였다.

황색폐기물에대하여는수출허가시한국에서수입동의를요청한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 국가로부터회신이 없는 경우에는묵시적

동의로수용한것으로보아이에대한수출허가를하도록하였다.

1999. 6. 21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출입허가신청서및 국가간

이동서류( M o v e m e n t / Tracking Form s )에 국제폐기물 분류코드( I W I C :

International Waste Identification Code) 기입을 의무화하였다. 환경부

고시로국제폐기물분류코드작성방법을1999. 7. 1일 제정하였다.

C( 8 8)90 ( f i n a l )‘table 5’에 규정된 유해특성( H 1∼H 1 3 )의 시험방

법·평가절차를입법화할계획이다. 다만,‘table 5’비고규정에언급

되어있는것처럼, 유해특성을수량적으로규정할객관적인시험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여건상 현실적으로가능한 분야부터 규정

해 나갈방침이다.

44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



Ⅲ. 무조건수락OECD 환경규정및 이행현황

1. 화학물질의 분야

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의 규제에 의한 추가적 환경보호

조치에관한 결정·권고[C(87)2(Final )] 이행현황

「산업안전보호법」(1990)에 의하면, PCB 수입은 노동부장관의 허가

를 요하고있으나, 우리 정부는사실상PCB의 생산·수입사용을사실

상 금지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PCB는 1979년 이전에 제작·설치된

변압기, 콘덴서등 전기기기내에만존재한다. 1991년 이후「폐기물관

리법」에 의거, 50ppm 이상 PCB를 함유할 경우 특정폐기물로분류하

여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기준을 엄격히 규정·관리하고 있다.

PCB 함유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안전한 고온 열분해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특정폐기물 공공

처리장건설을추진해왔다.

나. 화학물질 사고의 방지 , 대비 및 조치에 관한 권고

[C(92)1(Final)] 이행현황

화학사고와관련해서는 소방법에 의거 방지, 대비, 대응 규정이 이

미 존재하며, 또한「유해화학물관리법」,「산업안전보호법」등에도 유

관 규정이 있다. 화학물질 사고의 방지, 대비 및 조치와관련하여소

방법에서는일정규모이상의화학물질산업체는자체소방대를보유

토록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의설치, 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 등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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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등에관한규칙제 272조의 2의 규정에의하여유해위험물의

범위 및 제독장비등의 설치기준에관한 규정을 내무부장관의고시

로 정하고있다. 화학물질의사고시소방서의구조대가화학구조대의

기능으로 전환하여 경계지역의 설정, 인명구조 활동 및 초기 응급조

치를취하고비상연락망을통하여군 화학부대등과협력하여오염확

산방지와제독등 안전에대비하고있다.

환경부는유독물의성상, 유해성및 방제방법을수록한「유해화학물

질방제요령」및「화학물질안전관리요령」을 발간하여국민들에게배포

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는 사고발생시 업체에게 사고위치, 사고물질명, 사고규모, 주

변환경, 피해규모, 인근 상수원지역 존재 여부,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보고토록하고 있으며,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시에는행정적처벌을

부과하고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

경친화적기업으로선정시과거의환경사고현황을중요선정기준으로

고려하고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에유해·위험설비를보유한사

업자로 하여금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 및 인근지역에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중대산업사고를예방하고있다.

한편, 한국의 대다수 화학산업체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발적으로 공

장 내 지역에대한비상조치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앞으로위험물시

설의 사고발생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을 각 업체가마련하도록유도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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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염자부담원칙및 통합적오염예방및 통제5) 이행현황

⌜해양오염방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유해화학

물 관리법⌟등에 해당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 정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12조에 의거, 환경오염으로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

활환경을적정하게관리·보전하기위한환경보전목표를설정하고환

경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환경보전장기계획」을 수립하

였으며, 환경부장관은동 계획을모든 관계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소

관업무에반영토록하고있다. 환경영향평가는도시기본계획, 공업단지

개발계획등 대규모개발사업에대하여실시하고있으며, 국가및 공공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보전이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있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 5조(사업자의 책무)에서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7조(오염원인자의비용부담책임)에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환경오염을야기한 자는 오염방지 및 회복에 필요한 비

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24조에서 사

고시 관련 기관의 신고의무와오염피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

며, 해양오염방지법제 50조에서는선박또는 해양시설물로인하여해

양오염이발생할경우응급조치등의방제조치및 비용부담의무를부

과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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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염사고에 대한 오염자 부담원칙의 적용에 관한 권고 [C(89)88(Final)] 및 통

합적 오염예방 및 통제에 관한 권고 [C(90)164(Final)] 두 개가 포함된다.



라. 환경으로의모든 인위적수은 방출을감소하기위한 조치에관

한 권고 [C(73)172(Final)] 이행현황

수은배출에대해서는「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산업안전

보건법」등에 규제조항이 이미 존재한다. 수은은 수질환경보전법 제 2

조에 의거 특정 수질 유해물질로분류되어있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

칙 제 2조에 의거 특정 폐기물로분류되는광재·분진 등에 함유되는

유해물질로규정되어있으며, 농약관리법에서는수은이함유된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호법 제 28조에 의하면, 수은은 제

련·주입·가공·가열하는작업과같이 인체에위해를줄 수 있는작

업일 경우에는하도급을줄 수 없으며, 용기 또는 포장에는명칭 등을

표시(산업안전보건법제 39조)해야한다.

마. 음이온 합성표면활성제의미생물에의한 분해성측정에관한

권고 [C (71)83(Final)] 이행현황

산업표준화법제 14조(산업표준의제정 등)는 KSM 2714(합성세제의생

분해도시험방법)을 규정하고있다. 산업표준화법제 7조(산업표의확인·

개정 또는 폐지)에서는제정한날로부터5년마다적부를확인하고필요

시 개정 또는 폐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 이내라도 개정

또는 폐지할수 있도록하고 있다. OECD 규정과KS규격간에설비·시

험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나 한국 정부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OECD

시험방법을한국의기존 KS 시험방법과병행하여사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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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화학물질의환경영향평가및 인간과환경에대한 화학물질의

예측6) 이행현황

한국은이미화학물질의부적정한사용으로인해발생할수 있는건

강 위해나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기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에서는 각각 새

로이도입되는산업용화학물질, 농약및 의약품에대해서유해성을심

사하기위하여시험자료를제조자나수입자에게요구하고있으며, 한편

기존에 유통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을 1989년부터 시행하

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체계적으로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절차와 관련

하여 1 9 9 7년「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험방법, 자료요건,

절차를OECD 수준에맞추어강화한바 있다.

사. 수출금지혹은 엄격히제한된화학물질과관련된정보교환에

관한 권고 [C(84)37(Final)] 이행현황

1995. 11. 17일 국회를 통과한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에서는 사람과

가축 등에 유해하다고인정되는 농약 등 농림수산부령이정하는 농약

이나 원제를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의승인을 얻어 수출

하도록규정하고있다. 1997년「유해화학물관리법」을 개정하여엄격히

제한된화학물질을수출하는경우수입국에관련정보제공을의무화하

는 규정을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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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물질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권고[C(74)215] 및 인간과 환경에 대한 화학

물질의 예측을 위한 절차와 요구기준에 대한 권고[C(77)97(Final)] 두 개가 포

함된다.



아. 오염물질통제이동에관한 권고 [ C(96)41(Final)] 이행현황

한국은 유해화학물질이국민건강과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을

확인하고이들 물질을관리하기위한 기초자료를확보할뿐만 아니라,

기업이자율적으로각종환경매체로의화학물질배출량을줄이도록유

도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PRTR 도입을 준비하여 1999년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대상물질은발암성, 유전독성, 생식독성, 급성독성등이잘

알려져있거나가능성이있으면서국내에서다량유통되는80 종을우

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270여 개의 석유정제·화학업종에 대하여

PRTR 시스템을적용, 실시하고 있다. 이들 대상업체의배출량 보고는

금년부터 매년 있을 예정이다. 한편, 1998년 8월∼99년 6월까지 2단

계 사업으로자동차, 조선, 섬유, 전자 등 23개 업종에적용할수 있는

배출량 산정 지침과 배출량 산정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개발하였

으며, 현재 이를 인터넷, CD 등을 통하여 관련업체에 보급하고 있다.

2000년부터이들업종으로도PRTR 시스템을확대, 실시할예정이다.

향후, 그간 실시하였던유통량조사결과를토대로보고 대상 화학물

질을확대하고, 보고기준도강화할계획이다. 또한비점오염원에대한

PRTR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배출량 산정기법개발 등 필요한연구사

업을 2000년부터추진하고있다.

자. 납선언에관한 권고 [C(96)42(Final)] 이행현황

「대기환경보전법」및「수질보전법」등에서납에대한허용기준치를

설정하여 납에 대한 노출을 통제하고 잇다. 또한「유해물질관리법」에

비산납및 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을제조, 수입또는사용금지

물질로규정하고있으며,「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 산정계수에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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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납화학물질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물질로 지정하였다.

폐납과관련하여재활용촉진을위하여「폐기물관리법」제 44조의 2 제

3항에 의거 타 폐기물과는달리 납함유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 신고

없이도재활용할수 있도록규제를완화하고있다.

2. 폐기물 분야

가.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에관한 결정·권고[C(83)180(Final )] 

및 그 개정이행현황

1997. 8. 28 「폐기물의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관한 법률」을 개

정하여OECD 규정을이행하기위한법제를확립하여1998.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률의 준수 대상인 국제협약으로서 바젤협약 외에

양자·다자·지역 협정을포함시킴으로써OECD 규정을준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1997. 12. 31 개정된 동법 시행령은OECD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분류방법및 수출입통제절차를규정하고있다.

통제대상 폐기물의품목고시를개정(1998. 7. 15)하여 OECD의 3색

분류체계(three -tiered control system)에 따라통제대상폐기물을적색

및 황색으로 분류(녹색은 비통제 대상)하였다. 황색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출허가시한국에서수입동의요청을한 날로부터30일 이내에상대

방 국가로부터회신이없는경우에는이에대한수출허가를하도록하

고 있다. 묵시적동의(tacit consent)를 수용하고있는 것이다. 1999. 6.

21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출입 허가 신청서 및 국가간 이동서류

( M o v e m e nt / Tracking Form s )에 국제 폐기물 분류코드( I W I C :

International Waste Identification Code) 기입을 의무화하였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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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로국제폐기물분류코드작성방법을1999. 7. 1일 제정하였다.

나. O E C D지역으로부터의 유해폐기물 수출에 관한 결정·권고

[C(86)64(Final)] 이행현황

폐기물의적정처리능력이없는개도국으로의유해폐기물수출을금

지하기 위하여「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령」을

1997. 8월 개정하였다. 또한 1998. 7월부터비OECD 국가로의유해폐

기물(통제대상폐기물) 수출을금지시켰다.

다.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의 저감에 관한 이사회 결정·권고

[C(90)178(Final)] 이행현황

폐기물의적정처리능력이없는개도국으로의유해폐기물수출을금

지하기 위하여「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령」을

1997. 8부터개정하였다. 또한 1998. 7월부터비OECD 국가로의유해

폐기물(통제대상폐기물) 수출을금지시키고있다.

라. 폐기물관리종합정책에관한 이사회권고 [C(76)155(Final)] 이

행현황

한국은 1986년에「폐기물관리법」을 제정, 이행해 오고 있으며,「폐

기물관리종합계획( 1 9 9 3∼2 0 0 1)」을 수립·추진하였다. 2001년 하반기

중 제 2차 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2)을 수립 할 예정이다. 동

계획에포함되어있는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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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발생에영향을미치는각종인자 예측: 인구변화, 경제산

업의 변화, 생활양식의변화, 국토종합계획등 각종 국가 중장기

계획추진에따른미래여건변화예측.

② 폐기물발생량추이, 성상변화및 전망예측.

③ 제 1차 종합계획추진실적분석및 평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재활용기본계획등과의 연계추진정도, 분야별 계획대비달성도,

추진상문제점, 향후대책등.

④ 제 2차 폐기물관련종합계획의비전, 목표, 추진전략설정 및 분

야별 추진과제 발굴: 생활·사업장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포장

폐기물 등의 관리목표설정. 폐기물 종류별, 품목별재활용 목표

설정. 감량, 재활용, 에너지 회수, 안전처리 등 관리단계별 정책

및 추진전략및 수단의계발.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

기물등의적정처리대책수립. 포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형

광등등 생활계폐기물등의발생억제와감량화추진.

⑤ 계획실천을위한제도개선및 정책수단개발: 확대생산자책임제

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감량화 및 재활용

등 폐기물처리시설수요분석과확충계획및 운영관리방안. 소각

시설, 매립장 등의 설치·운영에 민간참여 확대. 폐기물관리의

정보화, 과학화. 민간과기업의참여와협조기반구축. 남북한환

경공동체건설을위한폐기물관리방향및 대책등

마. 음료용기의재사용및 재활용에 관한 이사회권고

[C(78)8(Final)] 이행현황

1992년 제정된「자원절약 및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3년「제 2종 지정사업자의재활용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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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방법및 포장재의재이용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하였다.

바. 폐지의재생에 관한 이사회권고 [C(79)218(Final)] 이행현황

한국은 1991년 및 1992년「재활용품분리수거지침」을 제정하였으

며 1992년「자원절약및 재이용촉진에관한 법률」에 의거,「공공기관

의 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을 제정하였으며대상공공기관을

확대(1997년 110개 기관에서 1999년 605개 기관)하였다. 또한 1993년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을 제정하였으며, 1999년 종이제조

업계의폐지재활용률을상향조정하였다.

3. 환경정책

가. 오염자 부담원칙의이행에 관한 권고 [C(74)223(final)] 

이행현황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은「환경정책기본법」(1990) 제 7조에서명시적

으로규정하고있으며,「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등 각 환

경관련개별법령에도반영되어있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이행하기

위하여 1983년 도입된배출부과금제도 이외에환경개선부담금제도

(1992), 폐기물예치금 제도(1993), 폐기물부담금 제도(1994), 수질개선

부담금 제도(1995) 등 1992년부터 각종 부담금제도도도입하고 있다.

아울러오염원인자부담제도의강화를 위해 폐기물예치금, 폐기물부담

금 요율의 단계적인 인상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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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부과대상의확대(1996) 등 지속적인제

도개선을추진하고있다. 

나. 환경정책의국제경제적측면원칙에관한권고[C(72)128(final)]

이행현황

오염자 부담원칙은 1986년 제정된「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쓰레기

종량제, 배출부과금, 환경개선 부담금, 폐기물예치금, 수질개선 부담금

등의 제도와 1995년 제정된「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 부담금

제도(1995. 5) 및 1990년 제정된「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배출부과금

제도에반영되어있다. 또한 1992년 제정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

에 관한법률」에 의한폐기물예치금제도(1992. 1) 및 폐기물부담금제도

(1995. 1), 1991년 제정한「환경개선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1992. 8)에 반영되어있다.

환경기준에D;tDJ서는 1994년 제정된「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관

한 법률」에 의한 환경마크제도(1999. 2)에 반영되어 있으며, 환경성적

표 제도(2001 예정)에 반영될예정이다.

무차별내국민대우는1992년 제정된「자원절약과제활용촉진에관

한 법률및 1993년 제정한제품의포장방법및 포장재의재질등의규

정에관한법률에의한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를위한조치에반영되

어 있다. 1992년 제정된「자원절약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

한 폐기물예치금제도(1992. 1) 및 폐기물부담금제도(1995. 1), 1991년

제정한「환경개선부담법」에 의한환경개선부담금제도(1992. 8)에도반

영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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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정책을위한 경제적수단의사용에관한 권고

[C(90)177(final)] 이행현황

환경보전을위한 경제적유인제도로서환경개선부담금제, 배출부과

금제, 폐기물예치금제, 폐기물부담금제, 수질개선 부담금제 등을 시행

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1991년 12월 제정된「환경개선비용부

담법」에 근거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과 경유차량의

소유주에게부과하고있다. 배출부과금은「수질환경보전법」과「대기환

경보전법」에 근거를두고있으며, 대기및 수질오염물질배출량에따라

사업자에게기본부과금및 초과부과금을부과한다. 폐기물예치금은폐

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두어 6개 품목 12종을대상으로단위당예치비용을부

과한후 회수·처리실적에따라반환하고있다.

폐기물부담금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을

두어 유해물질을함유하고있으나회수·재활용이곤란한 살충제·유

독물용기 등 10개 품목 29종에 대해 당해 폐기물의처리비용에상당

하는비용을부과함으로써제품가격에환경비용을내재화시키고있다.

수질개선부담금은지하수자원을보호하고수질개선에기여하게하

기 위해먹는물관리법에규정을두어샘물을개발하여판매하는자나

샘물수입판매업자에게부과한다.

라. 환경지표및 정보에관한 권고 [C(90)165(final)] 이행현황

1999년 이전 환경부는 환경지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선택된분야에대하여지표설정체계의초안을작성한 바 있다. 동 체

계에 따라 1999년 선택된 분야에 대하여 지표를 도입하였으며, 동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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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지속가능한개발지표개선을위하여적용하고있다. 또한자연환

경보전을 위하여 GIS 기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은 경제와

환경의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오염물질방출과 오

염방지비용에대한통계를준비중에있다.

마. 환경상태의보고에관한 권고 [C(79)114(final)] 이행현황

한국은1996년 OECD 가입이후 1997. 4월 OECD로부터환경성과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OECD 상태그룹에서 실시하는「OECD

E n v i ronmental Data Compendium」발간을 위한 d a t a를 1 9 9 7 ,

1999년 제출하였다.

바. 정부의환경성과증진에관한 권고 [C(96)39(final)] 이행현황

제 5회 환경의 날(2000. 6. 5) 대통령이『새천년 국가환경 비전』을

선언하고“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운영”을 환경정책의4대 원칙

으로 천명하였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설

치하여환경과개발, 국제환경문제와관련한 사항 등을 종합 조정토록

하였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에대한환경성과를평가하기위하여『환경관리

역량 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재활용 제품, 환경마크 제

품에대한공공기관우선구매등 정부부문의환경친화적인행동의유

도를위한시책을추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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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영향평가

가. 중요 공공 및 민간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분석에 관한 권고

[C(74)216] 이행현황

1993. 6월 제정되어 1993. 12월부터 시행되어온「환경영향평가법」

에서환경에큰 영향을미치는사업에대하여영향평가를실시해오고

있다. 동법은 1997. 3월과 1999. 2월 2차례 개정, 시행되어 왔으나,

1999. 1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공포되어

2001. 1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 동법의하위 법령은2000년 중 제정,

공포될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위임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

한 각종 교시·예규로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

시 제 9 7- 9 5호, 1997. 10), 환경영향평가 운영지침(예규 제 1 6 4호,

1997. 10) 등을제정하였다. 

특히 종래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만 적용되었던 사전 환경영향

검토제도인행정계획및 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 299호, 1994. 6)을 1999. 12월 환경정책 기본법에 법제화함에따라

민간부문에도적용됨과 동시에 대상 사업도 확대되어 하위 법령이 공

포되어2000. 8월 시행되었다.

나. 환경에 심각한영향을미치는사업에관한 권고 [C(79)116]

이행현황

⌜환경영향평가법」(1993)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실시중이며, 환경영

향평가대상이아닌정부계획및 개발계획에대해서는사전협의및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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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검토 제도를운영중이지만, 이를 보다 강화하기위하여환경정책

기본법에 법제화하여 2000. 8월 시행하고 있다. 1999. 12월 공포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고, 하위법령제정시부실·허

위평가서작성에대한처벌강화, 주요사업에대한주민의견수렴대상

확대등을반영하여보다구체화할예정이다. 

다. 국경지역 환경보존에 관한 국제협력강화에 관한 권고

[C(78)77(final)] 이행현황

한·중·일 3국은 1999년, 2000년 한·중·일 3국 장관회의를개

최하여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대한공동조사사업착수및 사막

화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하였다. 한국은 한·중 환경공동위원

회(1994년부터연 1회 개최)를 통하여중국과공동으로황해해양환경공

동조사사업을 합의하고, 한·일 환경공동위원회(1994년부터 연 1회 개

최)를 통하여산성비, 대기오염물질, 해양오염등에관한정보, 경험, 인

력 등의교환을합의한바 있다.

라. 환경과관광에관한 권고 [C(79)115] 이행현황

동 권고사항은1997. 12월 전면 개정한「자연환경보전법」, 1992년

제정한「습지보전법」및 1999. 5월 제정한「독도등 도서지역의생태

계보전에관한특별법」등에반영되어있다. 이미제정하여운용 중인

일부 시·도 이외에여타 시·도에서도경관조례및 자연환경보전조

례 제정을추진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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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ㆍ에너지 및 소음

가. 화석연료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의통제에관한 이사회권고

[C(85)101] 이행현황

에너지사용과대기오염관리와관련하여대기, 에너지와관련된권

고 사항들에대하여는, 환경부소관의대기환경보전법(1990), 환경영향

평가법(1993), 환경정책기본법(1990) 그리고산업자원부소관의에너지

이용합리화법(1995), 집단에너지사업법(1991), 대체에너지개발및 이용

보급촉진법(1997) 등에대부분반영하여이행하고있다.

대기오염물질의국경간이동에관하여는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대

한 조사·연구및 국제협력을강화하고있으며, 이 과정에서상기권고

사항 및 지침을성실히 이행하고있다.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연구 관

련 국제협력 이행 현황으로 ① 한·중·일 공동 조사사업 추진: 측정

및 모델링분야 3단계 5개년(1999년∼2004년) 공동연구 실시 중, ②

동북아 환경자료 및 훈련센터 (North-East Asian Center for

Environmental Data and Training)에 참여, ③동아시아산성침적물측

정망구축사업(EANET: Acid Deposition Network in East Asia)에 지속

참여을들 수 있다.

나. 소음저감정책에관한 권고 [C(78)73(Final)] 이행현황

고소음기계등에대한소음표시권고제도입을위하여소음진동규

제법을 개정(1993. 12. 27)하였다. 소음표시 시행방안에관한 연구용역

추진(1994. 7∼95. 6), 고소음기계중 저소음제품에대한소음표시권

고에관한규정 (환경부고시, 05-147호)제정(1995. 12. 30), 소음표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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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 시행(1996. 2. 1∼)이 있었다. 2000. 7 현재 굴삭기, 로우더, 공기

압축기, 발전기, 착암기, 브레이커, 압쇄기, 항타기를 대상으로 제작자

등의 신청에의하여저소음표시를 할 수 있다. 고소음기계를사용하

는 건설공사는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하여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하여

야 하는데, 저소음표시기계를사용하는경우 특정공사사전신고를면

제하도록하고있다.

권고사항Ⅰ-1, 2, 3, 6, 7에 대하여는1990. 8. 1 제정된소음·진동

규제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이미 반영되어 시행중에 있다. 권고

사항 Ⅰ-9는 NGO를 통한 활동이효과적일것으로사료되며NGO의

활동에 대하여는적절한지원을 하고 있다. 권고사항Ⅰ-10은 2000. 3.

14 개정고시한“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구체적으로규정하여

시행중이다.

다. 소음저감정책의강화에관한 권고 [C(85)103(Final)] 이행현황

2000년 하반기기존의소음표시권고제에대하여대상제품을확대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소음표시권고제를 소음표

시의무제로전환할예정이다.

라 . 교통제한과도시환경의비용절약적개발에관한 권고

[C (74)218(Final)] 이행현황

대중교통수단의사용을위해 고속도로버스 전용차선제도입(도로교

통법에근거), 시내구간버스전용차선제(도로교통법에근거하여지자체별

실시), 자동차 1 0부제 시행(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2 0조에 근거로 하여

1998. 7월 대통령지시사항에따라자율적으로실시), 도심혼잡통행료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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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근거하여 지자체별 실시), 교통유발부담금징수(도

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별 실시), 자전차전용도로의 확보(자

전거 이용활성화에관한 법(1995. 1 제정, 행자부)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구

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건교부·행자부령, 1995. 7월 제정)에 근거)이

시행되고있다.

지역환경의질을개선하고자연경관의보호와시민의건강·휴양및

정서생활의향상에기여하기위해도시공원법시행령(2000. 6. 27 개정시

행), 교통에대한 의존 저감(교통제한)을 위한 고속도로통행료징수(유

료도로법에근거), 자동차10부제실시및 카플제실시(지자체별로도시교

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 38조에 의거하여카플제 시행자들에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을감면해주고있으며, 민간부문에서도자체적으로실시하고있음) 등

이 이루어지고있다.

마. 오염물질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원칙에 관한 권고 [ C ( 7 4 ) 2 2 4 ]

이행현황

한국은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지역국가와협력하여환경오염물질의

국경간이동에관한 문제해결을위한 기반 구축에노력하고있다. 예를

들면, 한·중·일·러 등 10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산성침적물 측

정망(The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구축을 위

해 관계국이적극참여하는예비단계사업(Preparatory-phase Activities)

을 1998. 4월부터실시하고있어, 빠르면2000년중동 측정망이공식출

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한·중·일 3개국의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기초조사 사업(Joint Project on Long-range

Transportation of Air Pollutants)을 1999. 9월부터 추진중이며, 2004. 8

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한·중·일·러·몽·북한 등 6개국이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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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북아환경자료 및 훈련센터(N o r t h-East Asian Centre for

Environmental Data and Traning)를 구축중에있다.

바. 오염물질의국경간이동과관련한평등한 접근의권리7)

이행현황

1999. 12월 개정되어2000. 8월 시행예정인「환경정책기본법」(17조

국제협력)에 동 권고규정이반영되어있다. 동 법의조항에따라우리나

라는한·중·일 3국의대기오염물질, 산성비등의조사사업에서환경

정보센터를운영할것을한·중, 한·일 공동위등에서합의하여추진

중에있다.

사. 에너지사용과환경영향8) 이행현황

(1) 환경목표와에너지수요관리의동등성관련 활동을아래와같이

추진하였다.

① 환경계획에도움을주기위한에너지소비에대한수치적정책목

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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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염물질의 국경간 이동과 관련한 평등한 접근의 권리에 관한 이사회 권고

[C(76)55] 및 오염물질의 국경간 이동과 관련한 평등한 접근의 권리 및 무차별

제도의 이행에 관한 권고 [C(77)28(Final)]가 포함된다.

8)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서 오는 환경영향의 감소에 관한 권고[C(76)162(Final)]

및 가정과 상업부문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감소에 관한 권고

[C(77)109(Final)]가 포함된다.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발표한「제 2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안)」(1998. 12)을 통해 최종연도인2003년 총에너지 소비를

정상수요전망치의10.2% (22백만 TOE) 절감하는것을주요목표로설

정하였다. 부문별에너지절감목표는위의표와같다.

② 에너지보존의환경적결과와공급방법의예측에주 초점을맞춘

에너지연구및 개발노력

에너지절약형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해결방안으로정부에

서는에너지저소비공정과고효율제품의개발및 보급이필요하다고

판단, 1992년부터5개년간기술개발을위한“에너지절약기술개발기

본계획(1992∼96)”을 마련하여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

1997년에는그간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청정에너지등 별도로추진

되고 있는 에너지 기술을 통합하여,“에너지 기술개발 10개년 계획

(1997∼2006)”을 수립, 체계적이고종합적인에너지기술개발을도모하

고 있다.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은에너지사용량등에근거하여작성된

절약 잠재량이 우수한 기술을 중심으로효율향상 목표치를 설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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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문별 에너지 절감목표

구 분 절감량(절감률)
부문별에너지수요전망(2003년)

절감전 절감후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부문

공공기타

83.8

40.7

41.4

3.3

최종에너지 169.2

총에너지 218.2

76.8

37.2

35.9

2.8

152.7

195.9

7.0(△8.4%)

3.5(△8.7%)

5.5(△13.2%)

0.5(△13.6%)

16.5(△9.7%)

22.3(△10.2%)



집중적인기술개발을추진함으로써계획의최종년도인2006년을 기준

으로최종에너지사용량의10% 절감을목표로하고있다. 기술개발대

상 프로그램으로중점프로그램12개, 일반프로그램21개를선정하여

추진하고있다. 중점프로그램가운데는에너지사용에따른환경적영

향을최소화할수 있는기술도포함하고있다.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은 국가에너지시스템과 자원특성에적합한 기

술을 개발하여 대체에너지신뢰성을 회복하고 해외에너지 자원보호기

술의국내개발을통하여기술자립을이룩하며, 이용기술의경제성제고

를 위하여기반기술, 수요개발과산업형성등을 도모하고보급을 확대

하여 2006년까지 총에너지 사용량의 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은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SOx,

NOx, 분진, CO2 등의저감기술개발로지구환경보전등을위한연료청

정화기술을확보하고자하는것이다. 특히, 1992년 6월 UN 개발회의

에서체결된기후변화협약에우리나라가1992. 12월에가입하여동 협

약이 1994. 3월에 발효됨에 따라 화석에너지의사용제한이점차 가시

화되고있을 뿐만 아니라, CO2에 의한 지구온난화방지 등 국제적환

경규제가정책문제로대두되고있어환경보전에대한국민인식이점차

높아지고있다. 이러한대내외적인에너지환경여건 변화에따라 청정

에너지에대한체계적인기술개발이진행되고있다. 청정에너지기술사

업은 11개 기술개발프로그램중 선진국의기술개발내용을토대로실

현가능성이높고국내에서의적용처가많은 5개(유동층연소기술, 연소처

리기술, 신촉매개발, 석탄회 활용기술, CO2 분리회수 기술)를 중점 추진분

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생물 탈황기술, 미분탄 연소개선기술

등 중점추진분야이외의6개 분야는일반기술개발사업으로추진하고

있다. 

규정관련활동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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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 상업건물및 공공건물과신규주택에서의온도와조명의효

율성제고를위한건축관련규정의변경및 설계의개선

국무총리 지시 1999 -22호(1999. 9. 8)“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

지침”을 통해모든공공건물신축(증 개축포함)시, 특별한사유가없는

한「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

1999- 84호(1999. 8. 7))에 따라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고있다. 또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9-143호(1999.

5. 17)“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통해 5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설계시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및 전기설비부문에대하여적용되

는 설계기준을정해놓고있다. 각 부문은의무사항과선택사항으로구

분되어 있다. 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거실

및 욕실은20°C, 주방은18°C로 하여야하며, 각 세대의조명기기는고

효율조명기기(에너지소비효율등급2등급이상의제품)를사용하여야한다. 

② 모든 소비재기구에대한 최종사용에너지의효율성또는 순 에

너지소비를나타내는에너지효율표시제의도입

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지난 1992년 9월부터시행

하고있으며, 현재 8개 품목(냉장고, 에어컨,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

승용차, 전구식형광등, 세탁기)이 적용되고있다. 대상품목선정은전력사

용량과 보급율 등을 감안하여 절전 잠재량이 큰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기술기준을고려하여달성가능한범위에따라등급을

산정 부여한다. 이러한효율제도의활성화를위해서품목의확대를추

진하고있다. 소비효율등급은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가제품을출하

(통관)하기전에 제품에의무적으로등급라벨을부착하고있으며, 이를

위반한경우는500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하고있다. 부착된라벨은전

력소비량이나효율에 따라 1등급에서5등급으로분류표시되어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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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제품이가장좋은에너지절약형이라할 수 있다.

③ 가정의버너나보일러의효율적사용을보장하기위한정부규칙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관한 규정」을 통해 고효율 유도

전동기등 14개 품목을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대상품목으로정해놓

고 에너지절약효과가우수한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보급을촉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및 가정용가스보일러도포함

된다. 산업자원부장관은이러한고효율기자재의보급촉진을위해 에너

지 이용합리화자금의융자우대, 고효율기자재에대한홍보및 정보제

공 등 필요한조치를취하게된다. 산업 건물용가스보일러의적용 범

위는 용량 20톤(1,200만 kcal/h) 이하, 최고사용압력이10kg /cm2 이

하인 가스보일러로서열효율이저위발위량기준 91% 이상인것(단, 배

기가스 열을 회수하여 온수발생구조는95%이상인 것)이며, 가정용 가스보

일러는 KSB 8109에서 정한 표시가스 소비량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

로서난방및 급탕열효율이저발위량기준 95% 이상으로자연배기식

이외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대략 500만대

설치되어있으며산업용과같이일정크기이상의보일러는약 38,000

대가설치되어있다.

④ 정보계획

포괄적인 공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에너지 사용의 향상 및 경제,

환경혜택을추구하고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시행하고있는에너지

관리자교육과정은크게 실무교육, 양성교육및 연수교육으로나눌 수

있다. 실무교육은산업체에너지관리자및 기기 조종자를대상으로하

고 있으며, 양성교육으로는 인정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 교육, 가스용

보일러조종자교육이있다. 또한, 연수교육은에너지유관기관, 시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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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담당교사, 산업체 에너지관리자,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 등을 대상

으로하고있다. 이와 같은각종교육을통하여에너지절약정책, 에너

지이용합리화법규, 열사용기자재의관리기법, 에너지절약 기술 및 사

례, 기후변화협약대책등을교육한다. 

아. 친환경적인에너지정책의이행에 관한 권고 [C(85)102] 

이행현황

「대기환경보전법」( 1 9 9 0 ), 「환경영향평가법」( 1 9 9 3 ), 「환경정책기본

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1995),「집단에너지사용법」(1991), 및「해

양오염방지법」에 반영되어 있다. 에너지 가격체제 개편과 관련하여서

는 현재 체제개편을 추진중에 있다. 분석 및 자료처리 능력의 향상과

관련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은에너지 기계연구소및 특허전문가들과함

께 국내 에너지소비실태를감안한 에너지 기술별 에너지절약및 온실

가스 저감잠재량평가방법 개발을 목표로 하는“산업부문에너지기술

저감잠재량 평가를 위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기간: 2000. 6

∼2001. 5). 기대되는사업추진효과는기후변화협약관련종합적통계

기반 구축을위한 방법론정립, 에너지기술정보의 체계적인관리기반

구축, 기술의잠재력평가를토대로한 기술개발의우선 순위 및 비용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저감전략 수립에의 기여 및 국제 기술협력사업

수행시도입타당성분석자료활용을들 수 있다. 주요추진내용은①

산업분야에서적용되고있는주요공정별대표공정도작성및 공정에

적용가능한에너지기술조사(17개 공정), ② 국내산업부문에서적용되

고 있는 에너지기술수준을 주요 공정단위로조사하고 적용가능한에

너지기술 특성 자료의 조사/분석(2개 대표공정 선정 실시(철강, 제지)),

③ 조사된 에너지기술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현장 적용가능한기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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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별에너지절약및 온실가스저감잠재량의시뮬레이션분석실시하고,

현실적에너지절감/온실가스저감잠재량추정방법론정립, ④ 정리된

에너지기술분류와에너지기술특허 정보와연계성확보, ⑤ 산업부문

을 제외한타 분야(가정/상업, 수송, 발전부문)에 대한 저감 잠재량평가

는 현재진행수준에서정리등이다.

자. 석탄과환경에관한 권고 [C(79)117] 이행현황

「폐기물관리법」(1986),「에너지이용합리화법」(1995)에 반영되어 있

다. 또한산업자원부에서는다음의대책들을추진하고있다. 

① 대기오염물질저감: 석탄사용으로인한환경피해평가및 그 손실

을 최소화할수 있는 장단기적으로유용한가장 비용효과적인방법들의

채택을지향한다. 에너지기술개발10개년계획(1997∼2006)에 의거에너

지사용에따른 환경적영향을최소화할수 있는 11개 프로그램중 선진

국의 기술개발내용을토대로실현가능성이높고 국내 적용처가많은 6

개 분야(유동층연소기술, 연소처리기술, 신촉매기술, 석유청정기술, 석탄청

정 기술, CO 2이용기술)로 구분하여화석연료에따른 환경물질(SOx, NOx,

분진, CO2 등)을 저감할수 있는청정에너지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② 분진과 황화가스의배출을 최소화하는최적의저감기술 채택 및

산화질소 배출의 저감기술 활용(연소기기의 개선, 유동층과 굴뚝연기의

NOx 제거 등 새로운 연소시스템의설계 포함): 석탄 전처리 기술의 경우

유연탄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이 기술을 산탄지에보

급함으로써운송비절감(20%), 연소효율증대( 5∼10%) 및 사용 후 회

분처리량 감소(60%) 등으로 석탄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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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기술효과로는장기 전력수급 계획상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석

탄화력발전소25기(13,170 Mw)가 추가건설예정이며, 2006년의경우

에 석탄에너지원 비율이 33.8%로서 석탄발전용량103,060 GWh가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 건설하여야할 발전소를새로운개념의저공해

연소기술, 고효율발전시스템및 가압유동층복합발전기술등으로건설

할 경우연간연료절감율이18%에 달하고SOx 제거율90%, NOx 제

거율 60% 이상을얻을수 있다. 개발중인저공해보일러의경우연 7기

정도보급시약 966억원의수입대체효과가기대된다.

③ 고체 폐기물의처분 및 활용: 석탄 폐기물 처분 및 활용과 관련

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신규과제인 배연탈질석탄회의

개질기술개발과계속과제인석탄회를이용한환경친화건자재의개발

이 있다. 석탄회 이용 기술을 콘크리트에 활용할 경우 시멘트가격을

1/2∼1/3 정도, 시멘트를약 10% 절감가능하고활성탄으로활용시연

간 10,000톤 정도로250억 원의수입대체효과가기대된다.

6. 수질 및 연안지역 관리

가. 수질 및 부영양화의통제에관한 권고 [C(74)220] 이행현황

1997. 8월 호소 수질관리법제정하여4대강 수질개선종합대책을수

립, 추진하고 있다. 호소환경의 정기적 조사 등 기초자료 수집·확보,

퇴적물 영향조사 용역, 하천 자연정화시설 설치 및 수초재배시설 설

치·운영등 녹조방지사업추진이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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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수질오염물질통제에관한전략권고 [C(74)221] 이행현황

주요오염물질의발생원천및 이동경로규명과관련하여물관리종

합대책(1996∼2005)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내

용은 ①수질관리를위한측정항목및 측정지점확대, 오염원별주요

오염물질, 배출실태, 수질·수문현황등에대해정밀조사실시, ②특정

수질유해물질배출·처리실태관리, 특정수질유해물질별오염원, 배출

량, 처리실태등 조사실시, ③특정수질유해물질확대지정및 배출허

용기준강화를위한조사연구실시, 국내유통중인유해화학물질중 수

계로 배출가능한 특정 수질유해물질의종류, 위해성 등을 조사·평가

하여배출허용기준을설정하였다.

오염물질의 수역으로의 침투 방지와 관련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

령 개정,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추진,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었다. 추진내용은 ① 폐수 재이용율 제

고: 배출업소, 폐수종말처리시설등에서배출되는폐수의일정비율이

상을재이용하도록의무화하고재이용기술개발을위한연구촉진, 폐수

재이용율제고를위한인센티브제도입, 재이용율에따라기본배출부과

금 감면, ② 완충저류시설설치를통한오염부하저감및 수질오염사고

예방: 폐수방류지점과하천유입부사이에완충저류시설을설치하여

폐수의하천직유입으로인한오염부하를저감하고수질오염사고를예

방, ③ 폐수배출허용기준적용강화: 수역별환경기준과수질현황, 오

염원분포현황등을고려하여“가”,“나”기준이적용되는지역중 일

부를“청정지역”기준적용지역으로강화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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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질관리정책과수단에관한 권고 [C(78)4(Final)] 이행현황

수질환경보전법제정 및 4대강 수질개선종합대책을수립,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① 수질오염물질지정·관리: 구리 등 29

개 항목을수질오염물질로설정하고이 중 위해성이높은 17개 항목을

특정 수질유해물질로관리, 구리 등 28개 항목에 대하여 배출 허용기

준 설정, 특정수질유해물질지정항목확대, 셀레늄및 그 화합물,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및 1, 1-디클로에틸렌을특정 수질유해물질

로 추가지정, ② 특정 수질유해물질 확대지정 및 배출허용 기준 강화,

수계로 배출가능한 유해화학물질중 유통량, 위해성, 수계오염실태등

을 고려하여 관리가 시급한 물질을 특정 수질유해물질로지정하고 배

출허용기준 마련, ③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입지 제한 강화: 수

질보전을위한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호소 및 그 상류

지역등에대하여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업소설치제한강화가있다.

라. 수자원 관리정책: 통합조정, 수요관리, 지하수보호에관한 권고

[C(89)12(Final)] 이행현황

「먹는 물 관리법」(1995),「지하수법」(1993),「오수, 분뇨 및 축산폐

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1991),「환경정책기본법」(1990),「수질환경보

전법」(1990)등에반영되어있다. 또한「청정용수공급종합계획」(1993.

7) 및「수자원종합계획」(1992∼2001)에 의거, 청정수원을오염으로부

터 보호하고 수자원 관리정책을보다 효율적으로통합하기 위한 사업

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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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안관리에 관한 권고9)

「환경정책 기본법」(1990),「해양오염 방지법」(1991),「자연보호 관

리법」(1991),「환경영향평가법」(1993) 등에반영되어있다. 육지에접한

해양의자원및 환경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바다에접한육지

를 포함하여 공동관리대상으로 설정하는 연안 통합관리( I n t e g r a t e d

Coastal Management) 개념에 의거「연안관리법」을 제정(1998. 12. 24)

하여 1999. 8. 9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안지역 관리에 관한

OECD 권고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반영하고통합적 연안역 관리

체제를수립하는연안관리법을제정(1998. 12. 24)하여 1999. 8. 9부터

시행하고있다.

종합적이고미래지향적인관점에서바람직한연안의모습을제시하고

연안에서의상충되는각종 이용행위를조화시키고있다. 연안의보전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함으로써연안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연

안 거주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며, 연안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실현을

추구한다. 연안관리의목적 실현을위하여 ① 지역계획기능: 연안의보

전 및 이용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② 경제발전 촉진 기능: 연안환경에

적절한경제활동촉진, ③ 자원관리기능: 연안생태계를보호·유지하여

연안의지속가능한개발을보장, ④ 연안 이용조정기능: 연안에서발생

하는 각종 이용행위간상충관계를조정·통제, ⑤ 연안 정비 기능: 연안

재해방지로각종이용행위의안전성도모를추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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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안관리 원칙에 관한 권고 [C(76)161(Final)] 규정.



8. 석유유출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공공당국 조치의

재정적 측면에 관한 권고[C(81)32(Final)]

이행현황

유류오염 배상에 관련하여1992년 12월에 제정되어1993년 1월부

터 시행에들어간「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재정수단이확

보되고있다. 동 법은유류오염사고의대형화에따라손해배상범위의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7년 7월부터 보장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보장체계는 1단계로 C L C(Civil Liability

Convention)에 따른 선주의 적하보험제도(P&I), 그리고 2단계로 국제

유류오염 보상기금( I n t e 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IOPCF)의 피해복구지원및 보상으로구성되어있다. 

9. 개발원조사업의 환경영향평가10) 이행현황

1991년 제정된KOICA 규정중 개발원조사업지침(1991. 10월 시행)

에 환경영향평가규정이포함되어있다. 특정 규모 이상의개발사업이

나 기타 환경영향평가가필요한 개발원조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을위

한 사전 사업계획서에환경영향평가서가포함되어야한다. 1989년 제

정된 EDCF 취급규정에 환경영향평가가규정되어 있다. 수출입은행의

실무심사 주요 심사항목에차주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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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발원조사업 및 프로그램의 환경평가에 관한 권고[C(85)104], 개발원조사업

및 프로그램의 환경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권고[ C ( 8 6 ) -

26(Final)]와 양자간·다자간 개발지원제도의 고위 정책결정자를 위한 환경점

검표에 관한 권고 [C(89)2(Final)] 3개가 포함된다.



함되어야한다.

10. 환경정보에 관한 이사회 권고[C(98)67(FINAL)]11)

이행현황

동 권고사항의이행 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OECD 환경성과 작업

반은 각 회원국에「환경정보공개에관한 설문서」를 배포하여 회원국

의 정보를수집하고있다. 1996. 12. 31일 제정된「공공기관의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에 환경정보 공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1998. 4. 7일「문서평가및 정보공개심의

회 설치 규정」을 제정하였다. 한국은동 규정에서실시하고있는 설문

조사서에대한회답을제출(2000년 하반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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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입 이후 제정된 규정.



Ⅳ. 평가및 향후추진과제

1. 환경규정 이행현황 요약

가. 조건부 수락규정이행 내용

1) 화학물질분야

가입이후우리나라는화학물질분야 10개 조건부수락규정이행상

황을 환경정책위원회산하의 폐기물관리그룹회의를 통하여 정기적으

로 연 1회 보고서를제출하였다.

한국은OECD 가입 후 OECD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1996년 하

반기「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전문’의 전면적인개정 및 일부 조항

의 제·개정을통하여OECD 규정이행을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또한 1999년 1월 미국 EU 등 일부회원국에서시행되고있는“자진

확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수 있는장치를마련하였다. 현재의우리나라화학물질관련법

령으로OECD 화학물질관련 규정들을이행하는데 어려움이없으며,

OECD 규정 이행을위한 추가적인국내법의제·개정의필요성은없

는 것으로판단되고있다.

우리나라는2001년 상반기개최될「OECD 화학물질합동위원회」에

서 가입시에 우리나라가조건부 수락했던 화학물질 분야의 규정에 대

한 이행상황을 종합보고하고규정 이행 완료를 인정받도록추진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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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분야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폐기물 분야 2개 조건부수락 규정 이행상황

을 OECD 환경정책위원회산하의폐기물관리그룹회의를통하여정기

적으로(연 1회) 제출하였다. 우리나라(환경부)는 1997. 8월「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 그 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OECD 규정을이행

하기위한법제를확립하였다.

1997. 12월 개정된동 법 시행령은OECD 규정에따른폐기물의분

류방법및 수출입 통제 절차를규정하였으며, 1999. 6. 21 동 법 시행

령을 개정하여 수출입 허가 신청서 및 국가간 이동서류( M o v e -

m e n t / Tracking Form s )에 국제 폐기물 분류코드(IWIC: Intern a t i o n a l

Waste Identification Code) 기입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환경부 고시

로 국제폐기물분류코드작성방법을제정(1999. 7. 1)하였다. 다만조

건부로 승낙한 폐기물관련규정12)에 규정된 유해특성(H1∼H13)의 시

험방법·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유해특성을 수량적으로 규정할 객관적

인 시험방법이존재하지않기 때문에, 국내 여건상현실적으로가능한

분야부터규정해나갈방침이다. 이를위하여입법절차를추진중이다.

OECD 환경정책위원회는1998년부터폐기물관리규정을바젤규정

과 통합시키는방안을논의하여왔으며, 2001년 중 바젤규정과통합시

킬 예정이다. 따라서, 상기유해특성시험방법과관련된사항은바젤체

계와의통합후 제정될규정을고려하여입법을추진할계획이다.

12) OECD C(88)90(final) table 5 참조.



나. 무조건수락 규정 이행 내용

무조건수락 규정은대개결정사항이아닌 권고사항이며, 가입 당시

OECD로부터일부이행가능성을인정받고향후이행에어려움이없음

을 인정받았으므로, 별도의이행현황보고의무없이 우리 나라가자체

적으로제도를개편하여OECD 규정이행을위한노력을추진하였다.

화학물질, 폐기물,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대기관리, 수질·수자원

관리 등의 분야는OECD 가입 당시 규정 이행을 위한 제도가 확립되

지 않은부분에대하여환경부가관련제도를보완하여OECD 권고사

항을대부분수용할수 있게되었다.

해양환경관련규정은 기존의「해양오염 관리법」이 일부 규정을 수용

할 수 있었으며, 해양수산부가1998년「연안오염관리법」을 제정함으로

써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였고, 에너지 관련 규정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등의제도로OECD 권고사항을이행하였다. 

다. 기타 규정의이행

OECD 가입 이후 환경정책위원회가 제정한 환경정보 공개 규정은

1996. 12월 제정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행정자치부)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사항에포함되어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1998.

4. 7일「문서평가및 정보공개심의회설치규정」을 제정하였다.

우리 나라는 동 규정에서 실시하고있는 설문조사서에대한 회답을

2000년 하반기에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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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평가

가. OECD가입 환경부문기대효과에대한 평가

1) 가입 당시의쟁점

한국의OECD 가입과관련한주요쟁점은① OECD 환경관련규정

의 수락문제와, ② 국제 환경협약에서의 개도국 지위 문제13)의 2가지

로 대별되었다. OECD 환경규정수락 문제는가입과직접적으로관련

되는 문제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이 중 53개 규정은 수락, 12

개 규정은조건부수락(Acceptance with Observation)하였다. 

OECD 가입과 관련한 다자환경협약( M E A )상 개도국 지위문제는

OECD 규정과직접적으로는관련이없는 것이나, OECD 가입에따라

OECD 회원국으로기대되는국제적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는도덕적

실질적압력과충돌될수 있다는것이었다.14)

2) 긍정적기대효과에대한평가

OECD 가입에따른 긍정적기대효과는OECD의 선도적인논의 과

정에 참여하는 결과 그 과정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으리라는

것과한국의환경관련제도의정비를들 수 있다.

13) 과거 멕시코가 가입할 당시에는 이 문제에 관한 질문이 없었으며, OECD 가

입과 관련하여 MEA상 지위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개별 국가로부터 요구받은

것은 한국이 처음이었다.

14) 이 문제는 <부록>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80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

3) 부정적기대효과에대한 평가

가입당시의우려로는환경협약상선진국의분류와환경기준의선진

화에따른경제적부담이었다. 각료회의는OECD 신규회원국은MEA

에서OECD 회원국자격으로가입하기를희망하였다.15)

<표 2>  긍정적 기대효과 평가

기 대 효 과 평 가

환경관련 무역규제, 국제적 환경협약 등의 실
질적인 내용이 사전에 O E C D에서 논의되기
때문에국제환경질서형성에한국에입장을적
극적으로반영할수 있는기회를가질수 있음.

OECD 회원국으로선진국수준의환경관리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OECD 가입은 국내 환경
정책 및 제도개혁 추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OECD 회원국은OECD의 환경기준을이행하
여야하고환경개선상태에대한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하기때문에회원국의환경상태는지
속적으로감시되고개선됨.

환경정책에관한 선진국의 축적된 정보 및 경
험의효율적인활용으로단기간내에환경정책
및 제도의선진화가가능할것임.

OECD에서 가입 이후 새
로운 환경질서 논의는 없
었음.

긍정적으로평가됨.

특히 조건부 수락한 내용
의 정기적인 보고 과정에
서 국내환경정책및 제도
개혁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됨.

제도의선진화보다중요한
것은 의식의 선진화라는
것이강조되어야할 것임.

15) 1996년 2월 OECD 각료회의에서는OECD 신규 가입국들이 기후변화협약 이

외에 생물다양성 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서OECD 국가 수준의 책임을 부담

하기를 희망하는 권고적 성격의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1996. 2월의 EPOC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도국 지위의 유지 문제가 현안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국은 1993년 12월에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면

서 개도국 지위에 대한 양해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 독일, 스위스 등

OECD 회원국들은OECD 가입 과정의 일련의 심사과정에서 한국에

대하여계속선진국수준의의무이행을촉구하여왔다.

나. 이행내용의평가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2000년 8월 현재까지 가입시 수락한 총

60 규정(선언 및 성면제외) 중 가입당시문제가없었던무조건수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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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 성명(Communiqu of the Environment Policy Committee Meeting

at Ministerial Level, 19∼20 February 1996).

<표 3>  부정적 기대효과 평가

기 대 효 과 평 가

OECD 회원국으로서 선진국의 수준인OECD
환경기준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환경협약
(MEA)에서도선진국 수준의 의무를이행하여
야 하는부담이수반될가능성이큼.

한국은 환경정책보다는개발정책에 우선을 두
어 왔기 때문에 환경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개선 대상이 다수 존재
할 것임.  이러한 개선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의 규모에 따라 단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수도있을것임.

현재까지는 기후변화협약
에 있어개도국으로분류되
고 있으나 향후 전망은 불
투명함.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향적인검토가요청됨.

대체로큰부담 없이OECD
환경 관련 결정 및 권고를
이행하여왔음.



물론조건부수락한규정을대부분이행한것으로평가된다.

한국이OECD 가입시수락한규정중 조건부수락규정은화학물질

분야에서10개, 폐기물분야에서2개 규정이며, 대부분환경부가주관하

는 내용이다.

무조건수락한규정에는화학물질(11), 폐기물(6), 환경정책(6), 환경

영향평가(4), 대기관리(11), 수질및 연안관리(7), 개발원조사업의환경

영향평가(3) 등의분야에서총 48개의 규정이었다. 이들규정중 무조

건 수락 규정은 환경부, 건설교통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등 다양한 정부부처의제도와연관되어있다. 대부분의규

정 이행은환경부에서주관하고있다.

한국의 OECD 환경규정 이행은 당초 가입시 긍정적 기대효과였던

국내 환경정책의선진화 및 환경관련제도 정비에 기여한 바가 큰 것

으로 평가된다. 특히 화학물질및 폐기물분야에서조건부수락 규정을

이행하는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제도는OECD 수준으로개선된 것으

로 평가되고있다.

3. 향후의 과제

제도적인측면에서OECD의 결정및 권고에대한이행의틀을구축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주된 노력이었다. 그러나실질적인법의 집행과

이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일관성 있는 법 집행 시스

템의확립과더불어중앙정부부처간의환경관련업무의유기적인분

업화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도입 이후 환경 관련 중앙

부처에서 입안한 정책이 일선에서 이행되고 그 이행 내용을 감독하고

통제할제도적장치가미흡하다는점이지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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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1세기는지속적인개발이란측면에서새로운환경의식과이행

이 요청되고있다. 실질적인환경규정의강화 및 이행으로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다음 세대의 환경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 시점이다. 

법률 및 제도적인측면에서의틀을 구축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하는방

향으로나아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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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에서의한국의지위문제

1. 문제의 발단

가. 환경위원회서면질의및 답변

환경위원회는1996년 5월 10일 당초심사를종결할예정이었으나기후변

화협약에대한한국의입장을확인하기위하여서면으로질의하기로결정하

였다.

1996년 한국의OECD 회원국가입교섭당시기후변화협약은이미발효

되어 있는상황이었다. 협약 당사국들은협약에서규정하고있는 선진국그

룹 (AnnexⅠ국가)의 2000년까지의온실가스감축의무를2000년 이후에도

규정할 의정서를1997년에 채택하기위한 협상을 진행하고있었다. Annex

Ⅰ국가는CO 2 등 온실가스배출을1990년 수준으로2000년까지안정화하

는 의무를지며, AnnexⅡ국가는재정지원및 기술협력관련특수의무를부

담하게된다.

<질의>

한국은언제까지기후변화협약에서개도국지위를유지할것인가 ?

<답변>

한국은능력 범위 내에서기후변화문제에대처하기위하여OECD와 긴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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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게협력해나가고자하나, 현 단계에서는기후변화협약의부속서Ⅰ/Ⅱ

국가16)에 포함되는 것은 한국의 산업구조 및 경제성장 단계상 비현실적임

을 밝힌바 있다.

1990년 현재 OECD 국가의평균이산화탄소발생량은3.3톤이나한국의

경우 1.53톤에불과하여한국의의무를OECD 회원국과같은 기준인 2000

년까지1990년 수준으로감축하는것은불합리하다.

한국의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일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높은 에너지 소비증가때문에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상영원히 개도국의 지위를유지하고자하는

것은아니며, 향후감축목표및 일정의설정에있어서온실가스배출안정화

통제가 가능한 시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능력 범위 내에서 기후변화협약의

정신에따라한국의책임과의무이행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

나. 환경위원회추가 질의 및 답변

OECD 사무국환경국장은1996년 7월 25일 EU 및 스위스의추가질의를

한국에통보하였다.

<질의>

한국이향후AGBM17)에 OECD 부속서Ⅰ 국가로서참여할것인가 ?

16) Annex Ⅰ 국가: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의 OECD회원국 및 이행기

경제 국가로 Co 2 등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2000년까지 안전화

하는 의무를 짐.

Annex Ⅱ국가: 1992년 당시 OECD 회원국으로 재정지원 및 기술협력 관련

특수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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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부속서Ⅰ 국가들에대한지침에국가보고서를작성할것인가 ?

<답변>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상현 지위(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

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 결과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의

산업구조상불가능하다. 한국정부는기후변화협약상현재의지위(개도국지

위)를 유지한채 가능한한 자발적차원에서OECD국가보고서에상응하는

보고서를작성할것이다.

다. 결 과

한국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에서 선진국에게 주어지는 특수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왔다. 환경위원회에서 한국은 한국이 OECD가입 후 국제사

회에서경제사회발전수준에적합한책임과의무를부담할것이라는 점과

한국이 개도국에서선진국으로전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된다는점을

밝혔다.

한국은“OECD국가로서 한국의 의정서 협상 과정 참여가 기후변화협약

상의 현재의 지위(개도국)를 손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교섭하였으며

OECD는 이러한한국의주장을수락하였다.

OECD 가입시기후변화와관련한상기의입장개진으로한국은기후변화

협약상선진국그룹에가입하라는압력을방지할수 있었다. 이에따라 1997.

17) AGBM(Ad hoc Working Group on Berlin Mandate): 1992년 채택된 기후변

화협약의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ners)의 제1차

회의가 1995. 3. 28∼4. 7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부속서 Ⅰ국

가에 대하여 현 규제의무의 적정성 검토와 2000년 이후의 감축의무 수립 논

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협상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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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교토에서 개최된 제 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

의정서에서온실가스감축의무가없는개도국의지위를유지하게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OECD의 요청18)으로 1997. 4월 G77에서 탈퇴한 이후

G77 활동에참여치않으면서주요국제이슈에대해서G77과 입장을공유

치 않고 있고, 오히려 비EU(non-EU) 선진국간 비공식 그룹(Vinci 또는

JUSCANZ 그룹) 활동에참여하고있다.

2. 환경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문제

가. 주요 국제기구의분류 현황

개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는 보편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기구

및 사안별로 분류되어 개도국 정의는 유동적이다. 통상 1인당 GNP를 기

본으로하여경제사회구조적요소를포함하여구분한다.

UN 등 국제기구에서의개도국정의에대한통일적인기준은없으나개도

국을 G77 및 중국과 동일시하고 있다. UN은 선진국을 List B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은아직이에포함되어있지않다.

World Bank는 1993년 1인당 GNP를 기준으로 고소득국(8,626달러 이

상), 중소득국(696∼2,785달러), 저소득국(695달러 이하)으로 구분하고 있

으며, 한국은중소득국중 상위그룹으로분류된다.

WTO에서는개도국지위는해당국가스스로선언하는것으로되어있다.

한국은UR협상에개도국지위로참여하여농업협정, TRIPs 협정, 세이프가

18) 주요 사안에서 OECD와 입장이 다른 G77 회원국 지위와 양립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 요청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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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등에서 개도국 지위를 향유하였다. 현재

enabling clause에 따라서선진국이개도국에부여하는일반특혜관세제도

상 공여국도수혜국도아닌상태이다.

OECD 회원국 여부는 중요 국제협약에서 선진국 의무조항 부담 여부에

가장중요한결정요인으로작용한다.기후변화협약의경우부속서Ⅱ국가19)

는 협약 채택시의 OECD 회원국가와 일치한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는 개도국을PartⅠ(ODA 수혜국)과 PartⅡ(ODA 수혜대상)로 구분

하고 있다. 한국은 싱가폴, 대만 및 동구 체제전환국과 함께 PartⅡ(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에 속한다.

나. 환경의변화

한국의 환경분야에서의 선진국 분류는 기후변화협약을 제외하고는 국제

협약상 문제가없는 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국은농업 및 기후변화협약을

제외하고는 향후 논의될 통상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였다.

UNCTAD에서는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

다. 개도국의 주요 분류인 G -77그룹에서 탈퇴한 바 있다. 2001년부터는

OECD 환경규정을성실하게이행하고있으므로관련규정에대한이행상황

을 종합보고하고규정이행완료를추진할계획이다.

19) 기후변화협약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동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만

이 부담하는 특정 의무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공동 및 차별화 원칙에 따라

Annex Ⅰ국가와 Annex Ⅱ 국가로 구분,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Annex

Ⅰ국가는 OECD 회원국(당시 24개국)과 EU 및 동구권 국가로 온실가스 배출

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강제성은 부여되

지 않음. 반면 AnnexⅠ국가에서동구권 국가가 제외된 Annex Ⅱ국가(OECD

회원국)는 개도국에게 재정지원 및 기술을 이전할 의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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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부문 개도국 지위의 전향적 검토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기후변화협약에서 어느 정도의 의무부담을 감수하

는 것20)은 국내관련산업및 업체의장기적인경쟁력배양에도움이될 수

도 있다. 과거 자국의 필요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 높은 환경기준을설정한

선진산업국가들은해당분야에서앞선기술을확보할수 있었다. 일본은대

기오염정화, 유럽은수질처리그리고미국은고형처리분야에서국내의관

련 환경문제해결과정에서기준을강화시킨결과해당분야에서세계적경

쟁력을확보하게되었다. 

환경오염방지, 공해방지 및 사전적 공해방지 활동수행에 관련되는 세계

환경서비스산업 시장은, 미국의 환경컨설팅 기관인 E B I( E n v i ro n m e n t a l

Business International)에 따르면, 1998년 기준 4,843억달러에서2005년

에는 5,540억달러, 2008년에 1조 달러가넘을것으로예측하고있다. 

환경선진국인미국, 독일, 일본및 프랑스는전통적으로환경기준을강화

시켜 온 국가들이다. 이들 선진국들은더욱 높은 환경기준을설정하고있어

수출지향적인한국의 관련 산업이 이 환경기준을충족시켜야하는 것은 시

기의문제에불과하다.21)

비교적높은환경기준을요구하는OECD 규정이행종합평가에서이행상

문제가될 수 있었던조건부수락규정의충실한이행으로연차보고를종료

할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기준 강화가 갖는새로운

20) 우리나라의 GDP당 에너지소비량은 0.40으로 일본의 0.15에 비하여 높으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화학 부문의 기계 등은 선진국에서 수입된 최신공법을

사용하고 있어 감축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증가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업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음.

21) EU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간의 환경협정에 기반한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감

축에 관한 자율협약의 예를 참조.



부록 91

기회에대한준비및 경쟁력확보차원에서긍정적인요인을고려하여이제

한국은 환경분야에서개도국의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선진

국 선언에따른문제점을적극검토하여야할 시점인것으로판단된다.



The Assessment & Implication of OECD

Recommendations on Korea’s Environment 

Chang- In Yoon

A total of 60 enviro n m e n t-related rules exists in OECD as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out of which Korea agreed to

observe 12 rules conditionally and the others unconditionally in

December, 1995.

In the area of chemical products, Korea has submitted an

annual report to the OECD’s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describing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as required by the rules.

After the accession to the OECD, Korea has legislated and

modified related domestic laws to observe its commitment to the

OECD. For example, self-c o n f i rmation system and a pro t e c t i o n

device to safeguard business secrets were introduced in 1999.

Korea will, hopefully, submit its final report in the first half of 2001

confirming Korea has successfully implemented those OECD rules

related to chemical products.

In the area of waste management, Korea modified the rules

related to the movement of waste among nations, and in 1999

fulfilled the compulsory re q u i rement to write an intern a t i o n a l

Executive Summary



waste classification code. Those measures on testing hazard o u s

n a t u res will be enacted after the Environment Pro t e c t i o n

Committee has integrated the waste management rules with the

Basle Convention.

There are no problems in the observance of 48 unconditional

rules, which are Recommendations rather than Decisions. Korea’s

Ministry of Environment has modified so far those domestic rules

and laws  which had some problems at the time of accession.

Korea’s efforts to implement those OECD rules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Kore a’s environmental policy, and

rearrangement of its enviro n m e n t - related structures and systems.

Especially, Kore a’s chemical product and waste management

system has been  up-graded to the levels of the OECD countries as

a result of its endeavors to keep up with the OECD’s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Korea is acting vigorously to solve its environmental problems

neglected in the early years of its economic development. Almost

all of the environmental legislation now in use has been adopted

or updated over the last 10 years. Now, the enforcement of these

rules should be emphasized and local government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ir roles thoroughly in implementing these

environment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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